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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관세장벽 개요 및 동향

비관세장벽 소개

▶ 수출에 끼치는 악영향,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은 관세를 제외하고 무역활동에 영향을 주는 무역제한 조치를 의미

한다. 무역을 통해 오가는 상품의 수량이나 가격을 변화시켜 잠재적으로는 국제교역에 악영향을 주

는 정책 조치들이 이에 속한다. 간혹 비관세장벽(NTB)과 비관세조치(NTM : Non Tariff Measure)가 

혼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비관세조치는 무역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일컫는 광의적 개념이고 

비관세장벽은 그 중 기업의 무역활동에 악영향을 주는 조치를 말한다. 현재는 국제기구, 연구기관, 

학자들이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과 종류가 달라서 공식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다. 다만 각국의 

비관세조치로 인해 특정 국가의 기업이 애로를 겪게 될 경우 대부분‘비관세장벽’으로 분류한다. 

우리 정부에서는 대응의 효율성을 위해 수입규제조치(무역구제조치)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

드를 별도로 관리, 대응하고 있고, 그 외의 비관세조치 중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을 비관세

장벽으로 분류하여 대응하고 있다.

관세/비관세구분 대분류 소분류

관세조치 관세(Tariff)

수입규제조치*

(무역구제조치)

비관세장벽

관세조치

반덤핑관세(AD: Anti-dumping duty)

상계관세(CVD: Countervailing duty) 

세이프가드(SG: Safeguard)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통관(제도 및 절차), 수출입통제(수입금지/허가, 수량규제, 

가격통제), 

기타 : 정부조달, 투자장벽, 서비스장벽, 정부조달, 지적재산

권, 반경쟁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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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는 관세장벽, 높아지는 비관세장벽

 기존 무역에서 큰 장벽으로 작용했던 관세는 WTO 및 FTA의 영향으로 점차 낮아져가는 추세이다. 

1998년의 전 세계 평균 실행관세율은 10.51%로 다소 높았다. 하지만 2008년 7.13%, 2012년 6.8% 으

로 점점 낮아지면서 자유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

책이후 전 세계적으로‘자국우선주의’와‘보호무역주의’의 정서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각 국은 무

역 장벽을 다시 세우고 있다. 관세를 통한 자국 산업 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각 국가들은 

비관세장벽의 비중을 높이면서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경험하는 애로

사항은 점점 증가하면서 비관게 장벽이 무역활동의 큰 장애물로 부상하고 있다.

▶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빈번한 발생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도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개도국의 발생건수가 점

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개도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 수입 대체 정책 등을 추진함에 따

라 자국 산업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거기에 개도국의 인프라 부족, 세관원들의 부

당 압력, 제도의 미비로 이 지역에 진출하는 수출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WTO내에서도 애로 해소를 위한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7년 2월 

22일 발효된 무역원활화 협정(TFA)을 들 수 있다. 이는 통관규정의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세관당국 간 정보교환 등 통관의 신속화 및 무역비용 감소를 통한 국가 간 교역 확대를 목표로 하는 

협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기업이 개도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겪었던 복잡한 통관절차, 자의적 품목분

류에 의한 부당한 관세징수 등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년도 총계
수입규제 기타 무역제한조치기술적 장벽

반덤핑 수출관련TBT상계관세 수입관련SPS세이프가드 기타

[전세계 비관세장벽 현황]

자료 : WTO(Trade Policy Review Body, Annual Report 2018)

·2017년:‘16년 10월 중순 ~‘17년 10월 중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829

3,946

4,340

4,173

4,202

4,474

208

287

236

229

298

251

22

31

25

44

21

17

23

33

45

31

34

42

124

131

125

169

101

78

24

18

23

17

11

8

13

7

12

15

13

13

2,196

2,140

2,240

1,987

2,332

2,585

1,219

1,299

1,634

1,681

1,392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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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관세장벽 개요 및 동향

비관세장벽 현황

▶ 수입규제조치 현황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 비관세조치는 총 4,474건에 이르렀는데 그 중 수입규제가 301건, 비관세

장벽이 4,173건이었다.

TIP: 수입규제조치 안내

 수입규제 중에서도 반덤핑 규제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인도, 미국, EU, 브라질이 특히 많이 도입하

고 있다.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된 건수에서 이들 상위 4개국의 비중이 46%로 거의 절반가량

을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이 중 7.4%로 피소국 중 2위에 해당하고 있어 많은 국가들로부터 피해를 받

고 있다. 상계관세의 경우, 대부분 선진국에서 신흥국 제품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치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서 철강을 대상으로 상계관세를 부과받고 있다(총 8건 중 철강 7건, 전자제품 1건). 세이

프가드는 신흥국에서 주로 산업 보호를 위해 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에서 세탁

기 및 태양광전지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등 산업보호를 위한 조치가 활성화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피해 방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자료: WTO I-TIP 통계

[반덤핑 누적조사개시건수(‘95 ~‘17)]

제소국

피소국

인도 호주 인니파키
스탄

브라질 캐나다미국 터키 말련 기타 계한국아르헨
티나

EU 캐나다 멕시코남아공

중국

한국

대만

미국

인도

태국

인니

일본

러시아

말런

브라질

EU

기타

계

194

59

56

36

·

43

35

33

22

31

8

56

209

782

40

27

13

11

5

24

16

9

1

15

2

·

66

229

94

21

18

33

18

10

5

3

8

3

·

9

146

368

36

12

11

7

15

5

7

·

2

4

9

·

51

159

12

15

8

1

1

8

13

2

·

·

·

3

18

81

133

38

27

·

31

12

16

30

12

5

14

·

222

540

76

13

11

4

13

10

10

1

6

9

2

·

58

213

23

·

4

10

7

5

5

16

1

6

1

·

23

101

88

14

10

12

12

6

6

2

2

4

41

1

65

263

52

4

5

22

4

·

1

1

4

·

5

1

30

129

180

39

24

14

23

15

23

14

30

11

13

10

219

615

111

16

21

12

30

16

13

6

23

17

5

·

119

389

36

15

11

16

7

5

4

5

6

2

8

·

82

197

21

15

11

1

10

9

·

1

1

9

·

·

17

95

·

35

17

43

9

8

5

43

11

5

1

26

36

239

26

13

8

3

5

8

11

4

2

4

2

·

34

120

1,122

336

255

225

190

184

170

170

131

125

111

106

1,395

4,520

반덤핑     수입국으로 판매되는 특정 품목의 '수출 가격'이 수출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일 품목의 '국내 가격'보다 낮은 '덤핑

           (Dumpling)'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겪을 경우,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반덤핑 관세 

           (Anti-Dumping Duty)를 부과하는 조치. 덤핑 여부와 상대국 산업에 피해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작용한다.

상계관세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보고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무역구제 조치이다. '보조금', '산업피해'가 주요 키워드이다.

세이프가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거나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의 수입을 일시적

           으로 제한하거나 관세를 인상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단기간 내에 수출 급증이 있었는지, 또 산업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주요 쟁점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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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T,SPS 현황

 비관세장벽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TBT와 SPS이다. 최근 10년간 

24%이상 증가한 비관세조치 건수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TBT는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의 약자로 무역기술장벽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환경

과 관련된 기술적인 규제를 포함하며 라벨링, 인증 등 기업들이 현지 시장에 진출할 때 겪는 애로의 

상당수에 해당한다. 무역상대국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으로 인해 상품

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TBT의 최근 10년간의 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 대비 2017년 증가율이 무려 109%에 이른다. 또한 

WTO에 통보된 건수 역시 2017년, 2,585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중 개도국 비중이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과 안전, 품질 보장, 환경 보호, 소비자 보호 등이 기술규제 도입의 주된 목적

이다. 분야별로는 식품, 의약품의 비중이 가장 높고 화학세라믹, 전기전자, 교통안전, 생활용품, 농

수산품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07

1,231

2013

2,140

2010

1,889

2011

1,773

2015

1,988

2008

1,523

2014

2,240

2009

1,893

2012

2,196

2017

2,585

2016

2,338

[연도별 TBT 통보 건수 추이]

연도

통보문

 SPS는 Sanitary and Phytosantiary 의 약자로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를 의미하며 주로 식품, 농수산

품에 대한 검역 관련 규제를 지칭한다. 나라별로 그 기준이 상이하고 문화적 배경이 달라 갈등이 많

은 부분이기도 하다. 무역 현장에서의 애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WTO에서는 국가별 기준을 국

제 기준에 맞추도록 지속적으로 개정,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WTO에 통보된 SPS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아시아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최근 10년간 97%나 증

가했고, 2017년 기준 총 1.480건 중 개도국의 위생검역 규제는 절반을 훨씬 넘은 71%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이 전체의 25%(36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아시아, 중동, 북미, 

유럽, 아프리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항별로 확인해보면 인체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규제 통보가 9,394건으로 가장 많고 소비자 보호, 

환경보호, 품질 관리 등의 규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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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관세장벽 개요 및 동향

[2000~2017년 SPS 통보 건수]

자료: WTO Annual Report 2018

■ 통보 ■ 추가·정정 ■ 긴급통보

[2000~2017년 개도국 비중]

목적별 WTO SPS 통보건수 현황

통보건수

■ 1995 - 2017

보건 안전

소비자 보호

환경보호

품질 유지

라벨링

무역장벽 감소를 위한 조치

기타

의견 조정

동식물보건

생산성 증가

미정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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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으로 인한 기타 무역제한조치의 강화 

 비관세장벽 중 TBT와 SPS를 제외한 기타 무역제한조치는 수입통관절차 애로, 수출입 수량 제한, 관

세쿼터, 현지 규제 등의 조치가 있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무역원활화 협정 체결 등 한동안 감소추

세였으나 최근의 글로벌 무역 분쟁으로 인해 다시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하반기 WTO 무역 발전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타 무역제한조치의 경우 2015년을 제외하면 완

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중순 월 평균 11건으로 직전 기준 대비 월평균 2

건의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BT와 SPS를 제외한 무역제한조치로 인한 영향

력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845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직전 2017년 기준 787억 달러와 비교하면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TBT, SPS를 제외한 관세쿼터, 수량제한 등 기타 무역제한조치에 대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애로해소 사례집

규제분야
16년 10월
~17년 10월

무역제한조치
(월평균)

16년 10월~17년 10월

17년 10월~18년 10월

16년 10월~17년 10월

17년 10월~18년 10월

17년 10월
~18년 5월
(7개월)

2012 201620142013 20172015

수입
관세
통관
세금
쿼터
기타
수출
세금
쿼터
기타
기타
기타

현지규제
총합
월평균

124
70
32
6
14
2

22
3
12
7

13
8
5

159
13.3

99
64
16
6
12
1

20
6

10
4

13
4
9

132
11.0

125
77
18
8
7
15
25
1 1
8
6
12
1

1 1
162
13.5

78
46
21
3
7
1

17
5
7
5

13
1

12
108
9.0

131
82
26
5
16
2

31
5

10
16
7
1
6

169
14.1

78
48
19
3
7
1

19
5
8
6

13
1

12
110
9.2

169
105
30
16
12
6

44
13
7

24
15

15
228
19.0

65
44
5
8
8
0
7
2
4
1
3
2
1

75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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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TO Annual Repor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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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협의회

▶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공동협의체

 비관세장벽의 경우 그 양태가 복잡하고 규정된 원칙이 존재하지 않아 불확실하며 효과를 예측하기

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나라별로 서로 얽힌 주권 연계성 때문에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응대,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 이 때문에 정부 및 유관기관들은 공동으로 대응하여 기업 애로

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관세장벽협의회는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한 민관 공동협의체로,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산업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무역협회가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으며 식약처, 국표원 등 관계부처와 업종별 단체, 경제단체 및 유

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

행 중이다.

▶ 체계적 대응을 위한 협동체계

 비관세장벽 협의회의 가장 큰 임무는 비관세장벽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여 기

업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다. 각 협단체 및 KOTRA 해외 무역관을 통해 수집되는 비관세장벽과 기

업애로 사례를 협의회 소속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대응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사례 중 해결이 시급한 사례는 협의회에 상정하여 각 기관들의 참여 촉구와 대응 전략 마련을 강구

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해결된 애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하고 있다.



비관세장벽협의회(위원장:신통상질서전략실장)



TBT2
애로 유형

지원 내용

해소 사례



애로 유형

 앞에서 설명했듯이 TBT는‘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약자로 무역기술장벽을 의미하며 이를 

유형별로 나누면‘기술규정 및 표준에 의한 장벽’,‘강제 검사 및 인증제도상의 장벽’,‘라벨링 요

건상의 장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범주 내에서 실제로 수출 및 현지 진출 시 기업들이 주로 경험하는 TBT 애로 형태는 크게 3가지

로 분류된다. 바로‘급격한 시행일’,‘적용되는 규제의 불투명성 및 절차상 문제’그리고‘과도 규

제 적용’이다. 각 애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기술규정의 경우 자국민의 보건,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만드는 것이지만,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한점이 발생하면서 기술장벽화

표준의 경우 강제성이 없으나,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실질적인 강제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술장벽화

정부의 강제검사제도 운영시 표준을 인용하거나 기술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기술장벽으로 작용

중복적인 검사요구 및 검사절차상 과도한 시간 소요,

특정 인증마크 획득의무화 등으로 인한 기술장벽화

특정 라벨 부착의 의무화로 특정 생산요소에 대한 차별화 및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기술장벽화

기술규정 및 표준에 의한 장벽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의 장벽

라벨링 요건상의 장벽

공표 후 즉시 시행이거나 시행유예기간이 부족하거나, 혹은 아예 규제 도입을 공지하지 않은 경우 기

업들의 수출이 갑작스레 중단될 수 있다. 시행일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그 기준이 제조일인지 통관

일인지 판매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출 시 규제 적용에 일관성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

에 없는 상황으로 전락한다. 

규제 관련 절차 및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기업들이 수출 시 규제를 따를 수 없는 경우이다. 또한 적

합성 평가 절차를 중복하여 시행하거나 유사 인증을 인정하지 않아 기업들이 불필요한 과정을 진행하

여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무역장벽의 요소로 볼 수 있다. 보통 일부 남미, 아프리

카 국가 등 세부 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국가들에서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표준과 합일되지 않은 표준 혹은 제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기준을 도입하는 경우

는 기업들의 수출에 큰 장애가 된다. 예를 들어 같은 세탁기라고 해도 드럼, 전자동, 이조식 세탁기는 

에너지 및 물 사용량, 세탁 성능 등 다양한 면에서 다른 기준과 효율값을 가지고 있기에 별도의 규

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단순하게 세탁기라는 이유로 하나의 규제만 도입하는 경우 이러한 다양한 기

준을 맞출 수 없어 다양한 품목들의 수출이 중단되기에 이른다. 특히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제품들

이 발명되고 있는 실제 산업 현실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급격한 시행일 

적용되는 규제의
불투명성과 절차상의 문제

과도 규제 적용 

애로해소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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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기술이 발전하고 첨단 제품이 쏟아져 나오기에 각 국가들은 TBT에서 오는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

해 협정을 맺을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WTO TBT 협정이다.

 WTO TBT 협정은 WTO(‘95년 출범) 전체 회원국(157개국/‘12년 말)을 대상으로 효력을 가지는 

강제력 있는 협정이다. 이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불필요한 장벽 금지, 비차별 원칙, 투

명성 보장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각 국가별 기준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

록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절차를 

재개정할 때에는 WTO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WTO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타회원국

으로부터 TBT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관련 문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WTO회원국은 의무적으로 공

식 질의처를 설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한-미 FTA협정 이행합의를 계기로 국가기술표준원에 TBT 중앙사무국을 통합 설립하

면서 종합적인 대처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국가 대외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관련 국내 

제도를 선진화하여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진출을 촉진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TBT 대응 범부처 총괄
·WTO/TBT 통보의무 이행

·정부간 협력채널 강화

·수술기업 애로사항 수집/분석

·TBT 포탈시스템운영

·기술규제 완화추친

·국내제도의 선진화

수술기업 지원강화

FTA 협정의 효과적 이행

해외 기술장벽

완화 및

제도선진화

2. TBT



애로해소 사례집

TIP: 특정무역현황(Specific Trade Concerns ; STC)
 WTO 회원국은 교역대상국의 신규 또는 시행중인 표준, 기술규제, 적합성평가 절차가 자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를 의제로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특정무역현안(STC)라고 한다. STC는 각 회원국의 신규 기술규제 

통보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미 실행되고 있는 기존의 기술규제에 대한 내용 또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하고 있어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총 59건의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했다. 2017년에는 

아래 표와 같이 4개국 총 10건에 대해서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술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문 내용 출처 : know TBT(www.knowtbt.kr) 참고 

TIP: Know TBT (해외기술규제 정보 서비스) http://www.knowtbt.kr/
 우리 기업들의 무역기술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TBT 중앙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TBT 대응 플랫폼으로 해외기술규제 동향조사 및 

번역 서비스, 수출애로상담, 해외기술규제 종합자료실 등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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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무역현안대상국가 소관부처구분

영유아용 조제분유 성분등록 관리규정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의료기기 등록비

네트워크 안전법

네트워크제품 및 서비스 보안 심사방법

암호기술법

2차 전지 안전규제

WEEE2016 개정안

타이어 에너지효율 라벨링

무선기기지침 규제

1

2

3

4

5

6

7

8

9

10

중국

인도

사우디

EU

식약처

국표원

[2017년 특정무역현안 제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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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BT

해소 사례

1. 바뀐 정보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 확보 _ 콜롬비아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무역에 있어서 상대국의 정보 변화는 상당히 민감한 요소가 된다. 오늘까지 되었던 것이 내일 당장 안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행유예 기간을 늘려 수출 기업이 대응할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콜롬비아는 남미 지역에서 칠레, 페루와 함께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국가로 앞으로 교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점 국가 중 하나이다. 동시에 여러 가지 무역 이슈가 다발할 것으로 예상

되어 기업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콜롬비아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라벨링 제

도의 변화에 기업과 기관이 모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했다. 콜롬비아의 에너지효율 라벨링인 

RETIQ((Reglamento Tecnico de Etiquetado Energetico)가 2015년에 발표되고 이후 2016년 8월 31일

부터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는 에너지절약과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세계 각국이 에너지절약

제품 보급확대를 위한 에너지 효율기준 및 라벨링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제도였다.

 라벨링 대상은 우리나라 주요 주력 수출품인 가정용 냉장고, 에어컨, 단상·삼상 모터, 백열구, 세

탁기이며, 2017년부터는 상업용 냉장고와 더불어 전기온수기, 가스온수기, 가스렌지가 추가된다. 사

실 규제 내용은 제품별 시험방법, 샘플링 방법이 국제표준 ISO, IEC 규격과 유럽표준(EN)에 부합되

어, 업계가 대응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시행일이나 적합성평가 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업계가 준비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게다가 콜롬비아와의 지리적 거리를 

고려하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수출하기에는 물류흐름이 너무 끊긴다는 점이 우려되었다. 

다시 말해, 해당 규제가 시행된 이전에 생산되었지만, 시행일 이후 도착하거나 유통되는 물품에 대

해서는 손 쓸 방법이 없는 것이었다. 현지에서 적합성 시험을 받는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

로, 규제의 난이도를 떠나 시기상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애로해소 사례집

 우리나라 TBT 중앙사무국은 공식서한(2015년 5월, 2016년 2월) 및 WTO TBT 위원회 기간 동안 진

행된 양자회의(2016년 6월)를 통해 인증취득에 필요한 정보, 시험소 정보, KOLAS 성적서(국제공인

시험시관성적서) 및 제조사시험소 성적서 인정 여부 등을 긴급히 문의 및 확인했다. 그리고 시기적

인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규제 시행유예 6개월을 요청했다.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있어야 기 선

적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규제 시행을 막을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규제 발효 전에 현지에서 시

험 평가를 통한 요건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콜롬비아 측에서는 TBT 중앙사무국의 요청에 대해 시험기관 정보제공, 라벨도안 명확화, 일부제품

의 시험조건 및 허용오차 정보 제공과 함께 1년간 제조자 시험성적서와 제조자 적합선언서를 인정한

다고 답변했다. 또한 해당 규제의 시행일인 2016년 8월 31일 이전의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 라

벨 부착을 제외해준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미리 콜롬비아의 발효일을 살펴보고, 신속히 콜롬비아 

측에 시행유예 요청을 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성과

를 이룰 수 있었다. 비록 6개월의 시행유예는 수용하지 않았지만 2016년 8월 31일 이전의 생산 제품

에 대해서는 에너지라벨 부착을 제외해 줌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애로는 대부분 해소되었다. 

콜롬비아 에너지절약 라벨링 RETIQ 예제(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콜롬비아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 규 제 명: Technical Regulation on rational energy-
              use labelling for certain types of electrical 
              and gas end-use equipment for marketing
              in Colombia

■ 관련부처：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 목    적：에너지 절약

■ 대상제품：에어컨, 냉장고/냉동고, 안정기, 농형유도 전
동기, 세탁기, 전기온수기, 가스온수기, 레인지 및 오븐

■ HS 코드 : 8415.10, 8415.82.0000, 8418, 8419.11.0000, 
              8419.19.0000, 8404.10, 8516.10.0000, 
              7321.11.0000, 8501, 8450

■ 규제내용：제품군별로 에너지효율 특정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함 

■ 시 행 일：관보 게재 후 6개월

■ 수출액 동향(천불)：‘14년(51,340),‘15년(35,317),
              ‘16년(35,317)

* 무역협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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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도한 규제 적용에 대한 애로 해소 _ 인도 2차 전지 안전 규제 

 때로는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 아무런 대처 시도도 못해보고 망연자실하게 상황을 맞이해야 할 때

가 있다. 정보를 입수하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협상을 시도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과는 얻

게 마련이다.

 인도의 전기안전 규제대상 확대는 우리나라의 TBT 중앙사무국 뿐 아니라 WTO TBT위원회에서도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을 정도로 주목해야 할 일이었다. 때문에 2014년 10월, 인도가 전기안전 

규제 대상을 2차 전지를 포함한 30개 제품으로 확대하고 이를 2015년 8월 7일부터 시행할 것이라

는 정보에 긴장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현지 진출기업이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인도 정보가 국제

전기기기인증제도(IEC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Certification Body, IECEE CB Scheme)에 따른 CB 성적서를 확대 품목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사이즈가 작은 셀 단위 제품도 마킹이 의무화 되어 이

를 생산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2016년 9월 17일 시행예정인 신규 표준의 원활한 준

수를 위한 유예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TBT 중앙사무국은 인도는 IECEE CB 

scheme 회원국으로서 회원국 간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며, 국제전기기기인증

제도(IEC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Certification 

Body, IECEE CB Scheme)에 따른 CB 성적서 수용을 요청했다.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시험 및 인

증 리포트를 상호 인정하는 다자간 상호협정 및 국제 시스템인 IECEE CB Scheme은 인도 또한 그 

대상국이므로, 당연히 한국의 CB 성적서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전기안전 규제 

확대 대상에도 적용을 해줘야 하는 것이 옳았다. 왜냐하면 이는 전기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인증을 

IEC표준에 의거 동일한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

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적서보다 더 심각한 것은 2차 전지와 관련한 규제였다. 2차 전지는 보통 가장 작은 단위

인 1)셀, 그리고 셀이 모인 2) 모듈을 기본으로 이러한 모듈이 여러 개가 모인 3) 팩이라는 상품으로 

구성된다. 결국 하나의 이차전지 팩 제품은 수십~수백 개의 셀로 구성되면서 셀 자체는 제품단위에



서는 보이지 않는 구성요소이다. 때문에 인도정부가 셀단위에 BIS(Bureau of India Standards) 마크

를 부착하라고 요구한 것은 터무니없는 조치였다. 셀 단위로 부착하는 것은 현 공정상 불가능 하거

니와, 불필요한 원가가 증가되는 요소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 TBT 중앙사무국은 한 차례의 공식서한(2016년 2월)과 WTO TBT위원회 기간 동안 

진행된 세 차례의 양자회의(2016년 3월, 6월, 9월)를 진행했다. TBT 사무국은 제1, 2, 3차 WTO TBT 

위원회 양자협의, 인도 규제당국 현지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요청사항을 전달했으며, 공정

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러한 규제는 인도의 2차 전지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

사했다. 2차 전지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규제가 인도의 

관련 산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은 뻔했다. 결국, 인도측은 셀 단위에 대한 인도인증마크(BIS)의 부착

의무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어서 우리나라 TBT 중앙사무국은 인도는 IECEE CB scheme 회원국으로서 회원국 간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해야할 의무를 강조하며,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Certification Body, IECEE CB Scheme)에 따른 CB 성적서 수

용을 요청했다. ECEE CB Scheme은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과 전자파에 대한‘국제인증제도’로, 전 

세계 43개국 회원국 간 중복시험 없이 해당국가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상호인정제도이

다. 따라서 인도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에 

대한 대응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완전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의 경우 국제적으로 이미 정립된 제도라할지라도, 현지 제도에 반영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KOTRA무역관 등을 통해 강력히 건의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애로해소 사례집

1) IECEE-CB Scheme :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과 전자파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로서 전세계 43개국 회원국간 중복시헙 

                        없이 해당국가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상호인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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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의 구성(출처 : 삼성SDI 홈페이지)

인도 2차 전지 안전 규제 

■ 규 제 명: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Goods (Requirements for Compulsory 
              Registration Order, 2012)
■ 관련부처：인도표준원(Bureau of Indian Standards)

■ 목    적：전자제품 안전

■ 대상제품：TV,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셋톱박스, 2차전
              지 등 30개 제품

■ HS 코드 : 504.40, 9405.10.9000, 8506, 8507, 8541.40, 
              8517.12, 8470, 8471, 8443.3, 8504

■ 규제내용：인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지정된 시험
              소에서 시험, BIS 승인을 받은 후 BIS 승인번
              호를 제품 및 포장에 표기 

■ 시 행 일：15. 12. 1(2차 전지)

■ 수출액 동향(천불)：‘14년((142,395),‘15년(159,429),
              ‘16년(162,710)

* 무역협회 기준



3. 수출 지연을 막은 신속한 대처 _ 우루과이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특히 무역의 세계에서는 빠른 정보 입수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수많은 기업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벌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율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기회도 만들 수 있기 때

문이다. 

 사실 인증방법과 수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적으로 고도화되어 있는 나라는 각

종 인증방법이 세계 기준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국제 

기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방법을 그 기준으로 내세울 때가 있다. 우루과이의 에어컨 및 열펌프 에

너지 효율 규제가 그 대표적인 예였다.

 2016년 8월, 우리나라 TBT 중앙사무국은 우루과이가 WTO 통보 없이 에너지효율 규제를 시행중이

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해당 규제는 Law 18.597(국가 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법) 제4장 및 

MIEM 262/14 결의안에 따라 에어컨 및 열펌프에 대해 의무적으로 우루과이 표준 UNIT 1170:2009

에 따라 인증을 받고 제품에 라벨링을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표준이 이미 폐지된 ISO 5151:1994에 맞춘 기준이라는 점이었다. 또한 최신 국제표준과 

시험방법 인정 범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서 새로 표준으로 삼겠다고 하는 UNIT 1170:2009에 따

라 인증을 받게 되면 시험 소요기간만 3배가 증가하게 될 판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루과이에 해

당 품목 관련 134만불(2016년 기준) 정도 수출하고 있어서 자칫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우

루과이가 규제를 시행할 당시, 우루과이에는 이미 우리나라 D사, S사 등의 제품이 많이 진출한 상

황이었다.

최신 국제 표준에는 공기 엔탈피 시험 또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루과이의 금번 

UNIT 1170:2009은 제품 시험 시에 칼로리미터 시험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칼로리미터 기준으로 시험할 경우 3일이 걸리지만, 공기 엔

탈피 시험은 1일이면 시험이 마무리 된다. 즉 3배의 기간이 소요될 이러한 방식으로는, 시험 및 물

류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루과이에 해당 품목 관련하여 134만 불

(2016년 기준)만큼 수출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겐 큰 피해가 예상되었다.

애로해소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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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우리나라 TBT 중앙사무국은 공식서한(2016년 8월)을 통해 최신 버전의 ISO 표준과 부합된 

UNIT-ISO 5151:2010이 2016년 5월 채택된 점을 고려하여 UNIT 1170의 최신 국제표준 부합화 및 공

기 엔탈피 시험방법 인정을 요청했다. 

 우리 측의 요청에 우루과이는 TBT위원회에서 진행한 양자회의(2016년 11월)를 통해 현재 해당 표준

을 ISO 5151:2010에 부합시키기 위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개정작업이 완

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UNIT 1170 및 ISO 5151:2010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모두 인정하겠다는 답변

을 했다. 우루과이 측에서 해당 문제를 직시하고는 있었지만, 한국기업의 요구사항을 알지는 못했기

에 KOTRA 무역관과 TBT사무국의 요청이 없었다면, 한국기업은 억울하게도 과거 방식으로 중복하

여 시험을 실시해야 할 위험에 처했던 것이다. 자칫 기업 수출에 지연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을 신속

하게 해결,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한 사례였다. 

2. TBT

우루과이 에어컨 에너지 효율 규제

■ 규 제 명: Law 18.597‘국가 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법’, Resolucion MIEM 262/14

■ 관련부처：MIEM(Ministry of industry, Energy and Mining)
               URSEA(Services Regulatory Unit of Energy and 
               Water)

■ 목    적：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라벨링

■ 대상제품：에어컨, 열펌프

■ HS 코드 : 9405

■ 규제내용：에너지 효율 라벨링 대상이 되는 에어컨은 관
               련 우루과이 표준(UNIT 1170)을 준수해야 함 

■ 시 행 일：시행중(2014.11.28. 시행)

■ 수출액 동향(천불)：‘14년(2,266),‘15년(872),‘16년 (1,349)

* 무역협회 기준

｀

<에너지 효율 라벨 도안>



4. 규정의 명확화를 통한 애로 해소 _ UAE 식기세척기 에너지 효율 라벨링 

 모호한 규제 요건이나 과도한 기준은 수출 기업에게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다.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애매하게 

대처하다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출 관련 규제만 확실하게 정리해둔다면 이러한 업무애

로는 상당부분 해소된다. 

  2015년 10월 5일. 

 아랍에미리트가 식기세척기에 적용되는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제를 WTO에 통보한 날이다. 

 이 규제는 빌트인(built-in) 형태의 제품을 포함하는 가정용 식기세척기와 비상업용 식기세척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품 시험방법, 에너지 및 물 효율 산출식, 효율 등급 기준, 라벨링 기준 등을 규

정한 것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상당히 모호했다는 데 있었다. 규제 시행일과 시행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연간 물 소비량 산출 공식의 도출 근거, 물 효율 등급 결정 기준과 라벨 내 물 효율 등급 표기방법

도 애매했다. 우리나라 TBT 중앙사무국은 2016년 1월, 위 사항들과 더불어 식기세척기에 적용되는 

최저 효율 등급 기준의 유·무에 대해 확인하고, 타 국가(요르단, EU) 대비 과도한 사후관리 허용

오차 기준(6%)을 유사한 기준(10%)으로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아랍에미리트 규제 

당국에 제출했다. 

 이러한 우리 측 질의는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같은 해 12월 아랍에미리트가 발표한 규제 개정안에

는 효율 등급 결정 기준 및 라벨 내 효율 등급 표기 방법이 상세히 규정되었다. 덕분에 애매모호했

던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개정안에서 2017년 4월 1일이 시행일로 확정

되면서, 임박해진 시행일에 맞춰 수출기업이 어떻게 규제를 이행할 것인가가 새로운 애로 사항으

로 대두했다.

 이에 TBT사무국은 2차 공식서한을 발송했고, 2017년 3월에 공식 답변서를 아랍에미리트 규제 당

국으로부터 회신 받았다. 아랍에미리트는 공식 답변서를 통하여 동 규제는 2017년 8월 중 시행되고 

규제 시행은 시판 및 통관제품 모두에 적용된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연간 물 소비량 산출식은 연

평균 세척횟수 280회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식기세척기 대상 최저성능기준을 운영한다고 답변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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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우리측의 사후관리 허용오차 완화 요청의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는 대답을 주었지만 지속적인 

TBT 중앙사무국의 규제 애로사항 해소 요청으로 애로사항의 대부분은 해소되었다.

 각 효율 등급별 물소비량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UAE와 같이 제조업 기반이 약한 나라에서는 이러한 TBT의 규제가 위에 같이 자세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호한 규정에 대해서는 KOTRA무역관이나 TBT중앙사무국을 통해 UAE

표준측량청(ESMA)과 협의하여 최대한 꼼꼼히 사전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

UAE 식기세척기 에너지 효율 라벨링

■ 규 제 명: Labeling - Energy Efficiency Label for 
             Electrical Appliances Part 6: Dishwashers

■ 관련부처：에미리트 표준화, 계량국(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ESMA)

■ 목    적：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라벨링

■ 대상제품：식기세척기

■ HS 코드 : 8422.11

■ 규제내용：식기세척기의 에너지 및 물 소비량을 측정하
             는 방법을 규정하고 에너지 및 물 소비 효율 
             등급에 따라 제품에 라벨을 부착해야 함 

■ 시 행 일：2017.8

■ 수출액 동향(천불)：‘15년(11,467),‘16년(11,395),‘17년(9,763)

* 무역협회 기준
<에너지 효율 라벨 도안>

연간 물소비량(AWC)(리터)

현재
등급

개정(안)

AWC＜1800

1800≤AWC＜2100

2100≤AWC＜2400

2400≤AWC＜2700

2700≤AWC＜3000

AWC＜2800

2800≤AWC＜3150

3150≤AWC＜3500

3500≤AWC＜3850

3850≤AWC＜4200

5stars(최고효율)

4stars

3stars

2stars

1stars(최저효율)

2. TBT



5. 세부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애로 해소 _ 칠레 진공청소기 에너지 효율 규제 

 무역애로에 대한 응대는 말 그대로‘합’이 중요하다. 기업의 입장과 나라 간의 입장이 모두 알맞게 조율되어

야 애로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협상테이블에 앉았을 때 비로소 해결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2015년 8월, 칠레는 가정용 건식 청소기에 에너지 효율 성능기준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WTO에 

통보했다. 사실 우리업계는 이미 제품별 시험방법으로 국제표준(IEC)를 따르고 있어서 기술적인 요

구사항을 만족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지만 규제 시행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제도 이행에 애로가 

발생했다. 게다가 2016년 12월 시행 예정인 해당 규제를 준수하려면 칠레 내에 공인 시험소가 있어야 

했는데 이 시험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규제 준수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관련 시험소에서 무작위 샘플 3개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유효기간이 1년인 인증서를 발

급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시험소에 대한 정보를 우리 기업들이 잘 알 수 없는 것도 큰 문제였다. 인

증은 매년 재시험 및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 시험소 리스트와 연락처 확보는 매우 중요했다.

 현지에 이미 진출한 D사와 A사 등은 발 빠르게 시험소를 방문하려 했으나,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

었다. 기업 차원에서 정보를 얻기 어려운 해당 상황에서, 우리기업들이 TBT사무국과 KOTRA 무역

관 등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정보조사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관과 기업은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로 지정된 공인 시험

소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TBT사무국 등 관련기관이 칠레 무역관 등 관련 담당자를 통해 알아본 결

과,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를 시행할 시험소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규제 시행 예정

일이 2016년 12월임을 고려하면 시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규제를 준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한 상황이었다.

애로해소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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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우리나라 TBT 중앙사무국은 공식서한(2016년 5월)과 제2차 WTO TBT위원회 기간에서 진행

된 양자회의를 통해 업계가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험소 지정을 요청했다. 각 모델 당 운송, 시

험, 인증 등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여 규제 시행일 역시 시험소 공포 후 4개월 

후로 설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칠레는 7월에 시험소가 지정될 예정이기에 12월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주었다. 

하지만 7월이 다 되어도 공인시험소가 지정되지 않았고 우리나라 TBT 중앙사무국은 2차 공식서한

(2016년 10월)과 제3차 WTO TBT 위원회의 양자 회의를 통해 아직까지 공인시험소가 지정 및 공표되

지 않아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칠레 역시 우리나라의 지적을 받아들여 규제 시행

일 이전에 시험소가 지정되지 않으면 개정을 통해 시행 연기를 할 것이라는 답변을 주었다. 

 결국, 2016년 12월에 중국 내에 시험소를 한 곳 지정했고 제도 시행은 2017년 6월로 연기되었다. 만

약 지속적으로 시험소 지정과 이에 맞춘 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속수무책으로 상당한 

무역 손실이 났을 터였다. 하지만 민관합동의 외교적인 대응을 통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

었고 이에, 차질 없이 수출할 수 있었다. 

 규제에 대한 시행 통보만 하고 이를 수

행할 기관 지정이나 담당 부서 안내 등 

절차적 방법에 대한 공지가 뒤늦게 나온

다면 제도를 이행하려는 기업들이 부득

이 이를 시행하지 못하여 억울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의 요청에 

우리 정부가 빠르게 대처하여 상대국 규

제 절차를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유도한 

사례라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규제의 내

용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측면에서 불편

함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TBT사무국 등 

국내 정부기관을 적극 이용하려는 자세

가 필요하다. 

2. TBT

칠레 진공청소기 에너지 효율 규제

■ 규 제 명: 진공청소기의 에너지 효율성 분석 및/또는 시
               험 계획서 프로젝트

■ 관련부처：칠레 에너지부
               전기연료감독부(SEC: Superintendencia de Elec
               tricidad y Combustibles)

■ 목    적：환경 보호 - 에너지 효율 

■ 대상제품：건식 진공청소기

■ HS 코드 : 8508

■ 규제내용：2400W 이하의 가정용 건식 진공청소기는 동 
               규정에 따라 성능 검증을 해야 하고 인증 취
               득을 받아야 함 

■ 시 행 일：‘16. 12. 30(통관일 기준)

■ 수출액 동향(천불)：‘14년(10), ’15년(12), ‘16년(17)

* 무역협회 기준



6. 급박한 시행일로 인한 애로 대응 _ 이라크 에너지 라벨링 규제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가장 힘든 점은‘물어볼 곳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를 파악하면 해결책을 찾아 

뭔가 노력이라도 해볼 텐데, 문제는 발생했으나 이에 대해 물어 볼 곳조차 없다면 그야말로 망망대해에 버려진 

느낌이 들기 마련이다. 

 법령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세부 사항을 조율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것

도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사전 고지 없이 법을 만들고 기준을 세워 도입하는 경우이다. 특히 에너

지라벨의 경우 TBT 애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례이다. 단시간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나라별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각종 실험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까닭이다. 

 2016년 이라크 표준청의 에너지 라벨 도입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업계의 부담과 혼란이 

생긴 사례가 있다. 

 당시 이라크 표준청(COSQC, Centr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은 

에너지 라벨 도입과정에서 사우디 표준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국제 규격에서 벗어난 최저에너지

성능기준(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을 도입하는 안을 발표했다. 에너지라벨 규제

는 사실 수출시 직면하는 규제이지만, 너무 급박하게 규제시행일이 앞당겨져 있었던 것이 문제였

다. 시행일이‘16.10.1임에도 우리나라 기업이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1개월 전이어서 준비할 시간

이 없었는데, 이는 주요수출국이 아닌 국가로의 특정 수출 물품만을 해당 규격으로 맞추기에는 매

우 짧은 기간이다. 

 둘째로, 이라크는 사우디 고유의 SASO(Saudi Arabia Standards Organization) 규정을 도입하고 있

었는데, 사우디는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인증을 동일제품이라 하더라도 매 선적 시마다 발

행받아야 하는 애로사항이 존재했다. 

애로해소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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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발표일로부터 도입 시기까지의 기한이 너무 촉박한데다 사우디 규정 자체가 국제규범과 달라 

제 시기에 준비를 마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사우디의 경우 바로 얼마 전 대용량 에어컨이나 

자동차 에너지 효율 규제에 대하여 시행 또는 판정기준이 모호하여 WTO TBT위원회에서도 규제 철

회 또는 완화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었다. 이대로 계속 진행되다면 단순한 애로발생이 아니라 수출 

중단까지도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에어컨 제조사인 S사와 L사는 TBT사무국에 건의할 수 밖에 없

었으며, 이라크 표준청과 규제협력을 위한 업무협의를 제안했다.

 이들 제안에 KOTRA 바그다드 무역관은 우선 에너지 라벨링 도입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무역관 담당 직원이 주기적으로 이라크 표준청에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를 협의하는 것은 

물론, 이라크 에너지 라벨링 담당부서 책임자와 함께 한국을 찾아 기업을 방문하는 자리도 마련했

다. 바그다드 무역관, 이라크 표준청을 초청하여 한국에너지공단, 국가표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 참가한 가운데, S사 연구소에서 직접 제품별 평가방법을 듣게 한 것이다. 이 때 특히 유럽 또는 

미주 쪽 수출물량에 대한 ISO 기준에 따른 에너지효율 측정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사우디 고유의 규제보다 ISO 기준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도 친숙한 규제이므로, 비용과 시

간을 절약하여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발휘했는지 이라크 측에서는 연구소 시찰 이후, 당시 2016년 10월 1일부터 실

행 예정이었던 규제를 2017년 4월 17일 시행으로 변경하였다. 덕분에 기업들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의 에너지라벨링 규제 변경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사우

디 표준을 도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우디의 규정이 아닌 우리 기업이 익숙한 ISO 및 EU 규정으로 

활용하게끔 조율했다. EU 규정은 최근 소비자관점에서의 에너지라벨의 이해가 쉽도록‘19년을 기

점으로 변경되고 있었고, 세계 최대시장 중 하나인 EU 지역 진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라벨링 규제를 점진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등급 수의 차이 등 약간의 상이한 점을 제외하고 이라

크 표준청이 EU의 규제를 차용한다면, 손쉽게 해당 규제를 이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

리 기업들의 수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이라크는 WTO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WTO를 통한 문제 제기와 중재, 해결이 어렵다. 또한 기술

규제에 대해 ISO 표준과 같은 세계기준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공식적

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양자 간의 의견 차이를 우리나라 TBT사무국 

및 정부기관이 중간에서 적극 개입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한 사례라 볼 수 있다.



7.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적절한 규제제도의 도입 _ 
                                캐나다 온타리오 주 에너지 효율 규제 애로 

 까다로운 규정일수록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규정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는 대처 뿐 아니라 설득과 이해의 과정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캐나다는 자국의 에너지효율법(Energy Efficiency Act)에 따라 1995년부터 에너지 효율 규정을 시행

해오고 있었다. 이 중,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각 주별로 에너지효율 세부 기준을 정해놓

고 있었는데, 기업들은 세부 기준에 맞춰 인증취득 및 라벨 부착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특히 퀘벡 주는 동작 상태에서의 소비전력까지 규정하고 있어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북미지역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이미 TV의  선두주자로 대활약 중이었는데, 최근에는 고해상도 TV

인 4K이상의 UHD(Ultra High Definition) TV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고 해상도 TV일수

록 선명도가 높고 면적이 넓어 그 만큼 소비전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허나, 캐나다의 에너지 효

율 기준은 이러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과거의 기준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 이는 

선명도가 UHD에 비해 훨씬 낮거나 면적이 작은 TV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므로, 신제품, 특히 대

형 UHD TV에는 적용될 수가 없는 규정이기도 했다.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옛 규정으로 판단

하는 잘못된 상황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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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州별 TV 에너지효율(동작모드) 소비전력 규제수준]

Reg. 404/2012
(제품의 에너지 및 물 효율)

O.C. 434-2017, O.C. 875-2017 
(전기 또는 탄화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에너지 효율)  

Reg. 14/2015
(에너지효율 표준 규정)

SOR/94-651, SOR/2016-311
Energy Efficiency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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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S사, L사는 당시 유럽 등 UHD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캐나다 지역 역시 먼저 진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규제로 인해 인구가 많은 퀘백 주로 진출은 불가능에 가까웠

다. 

 사실 EU 지역 등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고 시장 진입 단계 이므로 유사

한 에너지효율 규제가 있더라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유

도한바가 있었다. 미국, 인도, 칠레, 한국 등은 58인치 초과 TV를 에너지효율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으며, EU도 4K 초과 TV에 대해 2021.12.31일 까지 규제 적용을 유예한 선례가 있는 상황

이었다. 때문에 이들 선례를 기준으로 하여 기업들은 캐나다 퀘벡주에서도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4K 

초과 TV 제품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TBT중앙사무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사실 신기술이 적용되는 4K, 8K 대형 UHD TV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는 제품으로서, 일본, 한국 일

부 기업만이 경쟁을 벌이는 니치 마켓에 불과하다. 하지만,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우선 선점이라는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재빨리 시장을 차지해야 하는 필요도 분명 존재했다. 이에 

TBT 사무국은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18.3,‘18.6)를 통해 신기술이 적용된 4K, 8K급 UHD 

대형 TV에 대해, 미국, EU 등과 같이 한시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퀘벡주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4K 초과 TV 제품을 규제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제품은 그 다른 분야에 비해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이다. 때문에 규제가 그 기술을 따라가기 어

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통로와 마켓을 

규제 제외를 통해 터주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SPS3
애로 유형

지원 내용

해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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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PS

애로 유형

 SPS의 경우 인체 및 동식물의 생명, 건강보호의 문제가 있어 검역관련 요구 사항이 민감하다. 또한 

종교적, 문화적 배경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식품과 관련하여 수입을 금지하거나, 별도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위생 검역과 관련된 인증과 규제가 모두 다를 수밖에 없

어 하나의 통일된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렵다. 때문에 각 국가별로 상이한 인증, 규제를 숙지하

고 해당 국가의 기준에 맞춰서 해당 시장에 들어가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품이 인체나 동식물, 또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산업별,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각의 규제 방안이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우리기업들이 이에 대해 대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 현지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SPS 애로와 관련하여 주로 우리기업들이 겪는 문제를 정리해보

면 아래와 같다.

 SPS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살펴보면 개발도상국의 제소 비율이 증가하고 오히려 선진국의 제소 비

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지역별로는 중남미 지역이 가장 높고 아시아, 중동, 북미, 유럽, 아프리카 

순으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SPS규제 중, 개발도상국의 규제가 71%를 차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검역의 기준 수준이 국제 기준보다 터무니없이 높을 경우

- 규제 내용과 관련하여 과학적 근거가 없음

-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울 경우

- 동일 산업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외국 기업만 별도의 

  인증, 절차를 요구할 경우

- HS코드 분류상 상품 인정이 다른 경우. 

  Ex) 오미자차 : 한국(식품), 일본(의약품) 분류가 상이

터무니없는 기준

비과학적 규제

내국민과 외국인을 차별

식품/의약품 구분기준 상이



 이는, 동·식물 등에 대한 위생 또는 검역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강화한 조치로도 볼 수 있

지만, 관련 물품 수출액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국가이기에 수입 동·식물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활

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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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건수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국가별 유형

주제별 STC 제기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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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PS

지원내용

 인체의 건강, 동식물 등 환경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 국가들은 SPS 관련 규제들을 지

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동시에 이것이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 WTO SPS 협정을 바탕으로 

SPS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서로 협력하고 있다. SPS 협정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SPS 규제가 국제기준과 일치해야 함을 명시한다. 또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할

시 수출국의 조치를 자국의 조치와 동일한 조치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

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시 이것이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필요 이상의 제한적 

조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SPS 협정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들의 규제나 조치가 무역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부당하게 적

용되어 무역장벽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WTO SPS 위원회에 특정무역현안(STC 

: Special Trade Concern)이란 공식적 의제를 제기하여 다자간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구제 조치들을 바탕으로 WTO 회원국들은 잘못된 규제들을 수정해가면서 SPS가 무역

장벽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도록 노력하고 있다.

 WTO SPS 협정에 기반하여 위생 검역과 관련하여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다양하다. 이는 SPS 규제

가 각 산업별, 품목별로 다양하기에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도 전문적인 여러 기관들이 참여해야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 산업별, 품목별로 전문

적인 대응을 실시하고 있고, 이들 부처 및 산하 기관이 비관세장벽 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전문성과 

통일성 모두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Tip: sTC
  WTO 회원국은 SPS 조치가 통상 마찰 요인으로 우려될 경우 해당 조치를 SPS 위원회 정례회의의 특정무역현안(STC) 으로 상정할 

수 있다. 최근 SPS STC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로 식품안전상의 목적으로 제기된 STC 안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편이며, 개발도상국의 SPS STC 논의 참여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SPS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STC를 제기한 사례는 없으며 지지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 등의 국가가 활발한 STC 

제기를 통해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위생 및 검역 문제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주도적인 STC 제기로 양자간 

협의에서 성과를 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다자간 논의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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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해당 품목별로 지원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 각각의 상품 수출 시 필요한 사항을 찾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홈페이지(www.mfols.go.kr) 정책정보
1. 식품 : 국가별 규제정보, HACCP GMP, 통상정보, 할랄정보, 해외부적합정보, 수출국 표시정보, 수출축산물

         작업장정보, 최신동향 제공

2. 의약품 : 임상시험규제정보, GMP규제정보, 국가별규제정보, 국내허가품목정보, 해외특허정보 제공

3. 바이오의약품 : 전 세계 인허가 규제정보, 산업정보, 글로벌 규제동향, 컨설팅 지원사업 

   http://www.mfds.go.kr/bioitplatform/bpis/index.do

4. 중소화장품기업 수출지원센터 : 수출정보, 법령정보, 시장정보, 원료정보, 업체정보, 교육정보, 정부지원정보

   http://helpcosmetic.or.kr/

5. 의료기기 통합정보 : 의료기기 관련 기술 개발, 수출 활용

   http://www.nifds.go.kr/wpge/m_222/cont_03/cont_03_06_03_01_01.do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의료기기통합정보 BANK’에서는 개발, 인허가, 수출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기

술개발과 산업동향,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 및 기준규격, 시험검사, 각종 허가 정보까지 다방면에 걸친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기술 장벽과 관련된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관련 수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놓치지 말고 챙겨 살펴보아야 할 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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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품, 축산 관련 식품 등의 제품을 수출하는데 필요한 검역 및 인증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우리 농수산품의 수출과 관련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농림축산 검역본부 http://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검역 지원 서비스 https://eminwon.qia.go.kr/intro/tm.jsp

3. SPS

TIP: HACCP
 해썹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서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간단하게 말해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여건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 국제기구(Codex, WHO, 

FAO) 등에서도 모든 식품에 해썹를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수출 시 현지 바이어가 HACCP 인증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식품 

수출과 관련한 주요 인증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www.haccp.or.kr)에서 인증 담당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 도매시장육성, 유통교육 및 정보 등 유통조성사업을 강화하고 수출진흥사업

과 농수산식품소비촉진사업을 통해 농어민의 소득 증진 및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있다. 

애로해소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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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TI(농식품수출정보) www.kati.net : 농식품(채소, 과실/임산물, 신선기타, 가공, 수산물) 관련 최신 

                    뉴스, 국가별 인증 및 규제 정보 제공, 최신 연구자료 및 수출 통계 제공, 지원사

                    업 정보제공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http://global.at.or.kr/ : AT에서 제공하는 수출업체 종합지원센터로 우

                    리 농수산식품의 세계진출을 지원하며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이

                    곳에서는 수출 인프라 강화 사업 중 해외 인증제도 등록 지원을 통해 인증 취득 및 

                    연장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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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수산물의 수출입 및 검역 관련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수산물수출정보포털을 통해 해외 수산물의 위

생 검역 정보 및 국가별, 품목별 해외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KEI 수산물수출정보포털 http://www.kfishinfo.net/kor/

3. SPS



해소 사례

1. 신규 인증제도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 _ 중국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록제도 

 무공산품도 그렇지만 식품은 각 나라별 기준이 까다로워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품목 중 하나이다. 상

품 인증이나 생산업체 등록, 조제법에 따라 심사에도 차이가 있어서 현지 시장의 변화를 잘 알아야 빠르

게 대처할 수 있다.

 중국 내 우리나라의 조제분유 시장은 작은 크기가 아니다. 이미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들 사이에서

도 조미김과 더불어 필수 쇼핑 품목에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당연히 현지 판매도 활발한 편인데 이미 우리나라의 N사, M사, L사 등 3개사의 30개 브랜드, 총 

98개 제품이 중국에 수출 중이다. 이들 수출 품목은 이미 2014년 당시 CNCA(Certification and Ac-

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가 

현지 실사를 통해 수출작업장 및 성분배합 자료 등을 통한 축산물 유형을 검증하고 등록, 완료한 제

품으로 그간 원활하게 수출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2015년 9월,‘영유아 조제분유 조제법 등록관리방법’의 시범실시를 통해 분유 조제법 당 한 

종류의 제품만 생산 가능하게 하고 배합성분 수도 15개로 제한되었다. 해외 기업의 경우 상품인증, 

생산업체 등록, 조제법 등록 등 심사를 통과해야 했고 중국은 이 2016년 1월에 WTO TBT사무국을 통

해‘식품안전법’개정에 따른‘영·유아용 조제분유 성분등록 관리 규정(안)’통보하기에 이르렀다. 

상기 규정은 제조사별로 3개 브랜드, 9개 제품에 한하여 성분배합을 인정 하였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제품의 경우 이미 CNCA가 검증한 제품마저도 당시 CFDA (China Food & 

Drug Administration,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등록하고 동일단계 제품 성분에도 뚜렷한 차이

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거기다 기업별로 3개 브랜드, 즉 

9개 제품에 한하여 성분배합도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애로해소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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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DA(China Food & Drug Administration)는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약자로 특수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식약청과 유사하다. 참고로, 최근 중국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CFDA의

업무는 신설조직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통합되었다.

 CNCA(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의 약자로 각종 인증 및 상품 적합성 평가 등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CNCA 또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통

합되었다.

 중국의 시장 관리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국무원 직속기구로서 탄생한 신설기구. 기존의 공상행정관리총국, 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 식품약품감독관리 총국의 업무를 통합하면서, 식품안전 및 각종 인증·인가 업무도 해당 기관으로 이관되었다. 

검역과 관련하여 질랑검험검역총국이 폐지되면서 기존의 출입국검역관리 업무가 해관총서로 이전되었다. 이로인해 CFDA의 명

칭은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CNCA는 명칭 그대로 사용중이다.

TIP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The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Supervision, SAMR 또는 SAMS)

수출입 제품 검사·검역 및 사후관리, TBT·SPS업무

*소속기관: CNCA(인증/적합성), SAC(표준)

공산품, 농식품, 의약품, 의료기

기의 표준·인증·안전관리·

사후관리 총괄, 반독점법 집행 

등 업무

▶ 소속기관:

   CNCA(인증/적합성),

   SAC(표준),

   식품안전위원회,

   반독점위원회,

   약품감독관리국(NMPA, 신설)

▶

식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인·허가 및 시장 사후관리

*소속기관: 없음

온·오프라인 제품 유통검사, 개인·기업 영업등록

*소속기관: 상표평가심의委(지재권국 이전)

가격 및 반독점 규제

*국무원 소속기관: 식품안전委, 반독점委

질검총국(AQSIQ)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SAMR)

<그림6> 중국정부조직 개편 - 시장총국(SAMR) 신설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식약총국(CFDA)

공상총국(SAIC)

발개위·상무부·국무원

TIP: 중국CFDA란? CNCA란?

3. SPS



 사실 2013년부터 영유아 조제분유 관련 규제는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세밀화 되고 있었다. 강화된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분유제조업체당 브랜드 3개, 제품 배합방식은 9개로 제한하는 것, 두 번

째로 영유아브랜드는 각각 0~6개월(1단계), 6~12개월(2단계), 12~18개월(3단계) 성장기에 맞춰 3단

계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세 번째로 조제성분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고 자세히 

기술하도록 변경되었고 마지막으로는 면역력 강화 등 애매한 문구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다른 

것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 규제였다. 회사마다 하나 이상의 브랜드를 축소해야 해서 매출

감소에 직격탄이 될 것이었다. 제품의 수를 통제하는 것은 보기 드물게 심각한 수준의 비관세장벽으

로 볼 수 있었다. 유제품 관련 중국 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로 본다면,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단기적

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책을 세워야 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협의를 통해 일단 규정 시행을 2018년 1월 1일까지 유예시키고, 규정 시행일 이후 

중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중국으로 수출되는 영유아 조제분유는 성분배합 등록증서와 더불어 라벨

과 설명서에 등록번호를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조제되거나 수출된 제품일 

경우 유통 기한이 끝날 때까지 판매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확보해서 판로를 마련하고, 2017년 12

월까지 L사, N사, H사 등 12개 브랜드 36개 제품 등록을 완료했다. 유통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물량

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출 및 유통하여 브랜드 및 제품 전략을 다시 세울만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CFDA 실사 없이 조제분유를 수출할 수 있도록 빠르게 대처, 복잡한 인증과 심의과정

을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2018년 1월1일 부로 영유아 조제분유 조제방법 등록관리방법에 대한 공고가 발효되었다. 

이에 따르면, 아래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라벨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 제품명(产品名称变化的)

 - 기업명, 생산지 주소(企业名称、生产地址名称变化的)

 - 성분 및 영양소 목록(配料表、营养成分表变化的)

 - 식품안전국가기준이 허용한 함량(食品安全国家标准允许的含量声称变化的)

 - 등록상표, 그래픽, 제품표준코드, 인증항목(注册商标、图形、产品标准代号、认证项目发生变化的)

 - 기타(其他涉及产品配方注册一致性的内容变化的)

 이외 생산일자, 품질보증기간, 사용방법, 원재료의 원산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변경신청 없이 라벨 변경

이 가능하다.

TIP: 조제분유 라벨변경신청 제도

애로해소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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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나치게 가혹한 위생기준의 적절한 변경 _ 중국 조미김, 젓갈 위생기준

 먹거리의 기준은 어느 나라나 까다롭다. 자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는 식

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과도한 위생기준이 적용되어 무역에 애로 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정확

한 정보 제공으로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식품 수출에 있어 인기 효자 품목인 조미김과 젓갈은 흔히 말하는 장기보관 식품들이다. 

조미김의 경우는 완전하게 마른 김을 구운 후 소금까지 뿌려 만든 것이고 젓갈은 소금으로 절인 고

염도의 염장 식품이기 때문에 쉽게 변질되지 않는 먹거리들이다. 때문에 수출 시에도 별도의 세균

수 기준에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위생기준과 부합되지 않아 수출에 애로가 발생했다. 

 중국이 조미김에 자국의 해조류 및 해조류가공품 위생기준을 적용시킨 것이 첫 번째 애로사항 발

생요건이었다. 중국의 위생기준으로는 세균수가 30,000cfu/g 이하 (2017년 6월 23일 이전) 여야 했

는데 우리나라 조미김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85건의 세균수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이다. 이는 

약 35톤의 물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출업체로서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미김은 비살균 고체 식품이기 때문에 애초에 세균수 기준을 세우는 설정 자체가 불필요한 제품이

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EU는 조미김에 대한 세균수 기준이 없다. 

젓갈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이 적용한 수산조미식품의 위생기준은 2015년 5월 24일 이전 기준으로 

세균수: 8,000 cfu/g 이하였는데 젓갈이라는 식품 자체가 원래 발효식품이라 원료 유래의 세균이 존

재하는 음식이다. 때문에 이 역시 세균수의 기준 적용이 불필요한 음식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및 한중식품안전협력위원회, 한중 FTA 이행 채널 등

을 통해 지속적으로 합의에 나섰고 그 결과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을 개정하여 세균수 기준을 완화

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덕분에 수출업체들이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장 확대 역시 꾀할 수 있

게 되었다.

5개중 2개까지 30,000~100,000/g 이하 허용

※ 1개라도 100,000/g 초과시 부적합

5개중 2개까지 10,000~100,000/g 이하 허용

※ 1개라도 100,000/g 초과시 부적합

개선

일반세균수

30,000cfu/g 이하

일반세균수

8,000cfu/g 이하

기준

조미김

(시행: 17.6.23)

젓갈

(시행: 15.5.24)

구분

3. SPS



3. 신규 규제에 대한 체계적 준비 _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 

 제도가 한 번에 정리되어 바뀌면 오히려 응대하기가 수월하다. 문제는 조금씩, 오랜 시간에 걸쳐 미묘하게 변하

는 것. 이럴 경우 관련 기업들은 준수사항과 시행일 파악이 어려워 결국 심각한 애로상황을 겪게 된다.

 2011년, 미국은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현대화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사람이나 동물이 먹는 식품에 대해 현대식 제조공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즉 체계적인 공정으로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가공식품이 아닌 농수산물 수출품이었다.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 FSMA)에 따르면 식품 생산의 관리, 감독, 식품

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 파악, 문제 발생 예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을 모두 생산 및 제조업체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주요 시행령이 7가지에 달하고 이 시행

령 밑으로 세부 규정이 자잘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한 번에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차라리 한 번에 정리되어 발표되면 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이 사소한 시

행령과 세부 규정들이 몇 년에 걸쳐 발효된다는 것도 문제였다. 때문에 국내 농산물 및 식품제조업

체들은 실사 진행에 대한 부담 뿐 아니라 안정성 검증에 대한 의무부담 확대를 떠안게 된 것은 물론 

바뀌어가는 법령을 하나하나 찾아 적용해야 하는 애로사항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법령이 시행되는 경우, 가장 난감한 것은 기존에 진출하였거나 수출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서 다시 해외공급자를 검증하는 경우이다. 이를 해외공급업체 검증제도(FSVP)라 하는데, 이는 마치 

최초 검증에 응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증에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같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2차 한-미 FTA SPS 위원회(‘15.12) 및 미 FDA와의 화상회의에

서 우리나라 기업의 의견을 십분 반영하여 조치를 했다. 특정 수입자를 통해 검증된 우리나라 공급

자(미국입장에서는 해외공급자)에 대해서 타 수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증받지 않도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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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검증을 갈음하여 면제해주도록 한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절차라고 여겨질 수는 있으

나, SPS 특성상 보수적인 행정절차로 인해 충분히 중복 검증이 진행될 수도 있는 과정에서 미리 적

절한 사전조치를 끌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방대한 분량인 식품안전현대화법의 하위규칙을 정리하고, 각종 규정과 면제조항 안내

서를 배포하였다. 해당 하위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식품의 우수제조관리기준, 위해요인 분석, 위해기반 예방관리.

 두 번째, 농산물의 재배 및 수확, 포장, 보관에 관한 기준.

 세 번째, 식품 및 사료 수입업자에 대한 해외 공급업체 검증 제도.

 네 번째, 제3자 검사, 인증기관의 승인. 다섯 번 째 식품의 의도적 변질을 예방하기 위한 완화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및 사료)의 운송위생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식품안전현대화법의 하위규칙 절차를 개선해서 검증절차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이미 미국의 검증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수출업체의 경우 다른 수입업자의 검증절차는 면제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자료 제공을 FSMA에 요구함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자와 수출자의 부담

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한국 식품의 안정

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아 보다 많은 기업

들이 대미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작

용하고 있다. 

미 FDA 새로운 영양분석표 디자인 및 표기법

자료원: FDA 및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번역

3. SPS



 각 분야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나 수준이 다르므로, AT센터 또는 KOTRA 측에 대응 매뉴얼을 문의하

여 준비할 것을 권한다.

■ AT센터 문의처 : 수출정보 콜센터 1670-1191/02-6300-1119 (홈페이지 global.at.or.kr)

■ KOTRA 문의처 : 종합상담센터 1600-7119 (홈페이지 www.kotra.or.kr)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해요소분 석 및 

최소화 방안 등을 보여주는 문서화된 식품

안전계획을 요구

동물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형 모 범 

제 조 관 행 ( C u r re n t G o o d Manu-

facturing Practices) 기준을 수립

해 각 업체들의 준수를 요구

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에 대한 과

학적 기반의 안전성 기준을 수립

수입업체에게 해외 공급업체가 미국 내 생

산되는 식품과 동일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

해 생산하고 있는지 입증을 요구

식품안전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제3자 인증

기관을 통해 해외식품 시설이 FDA의 식품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 및 인증

식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식품안전성을 유

지하기 위한 위생적인 방법을 요구

공공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

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내ㆍ외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생산시설을 검토하고

자체 취약성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요구

요구내용

식품 예방관리

동물사료 예방관리

농산물 안전성

수입식품안전검증

제3자 인증

위생적 운송

고의적 식품변조

구분

식품

구분

식품 외

TIP: FSMA란?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 FSMA)은 미국정부가 식품오염에 대한 현장대응중심의 식품안전관리체계

를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식품안전현대화법은 식품과 식품이외의 규정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는데, 각 분야별로 특정 계획, 기준을 요구하거나 검사 또는 안전기준 검증 등을 요구한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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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지 법령에 대한 부족한 준비로 인한 피해 _ FDA 사전 신고(Prior Notice) 제도

 미국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정비는 자국 내 식품 안전 관련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책이었지만 미국으

로 수출을 하는 업체들에게는 다양한 애로사항의 근원이기도 했다. 특히 발송 전후로 제도가 변경될 경우 

피치 못할 애로가 생기기도 한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이 제정된 이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이 갖춰야 할 조건은 좀 더 까다로워졌다. 

FDA에 수출 기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품 수출 이전에 사전 신고(Prior Notice of 

Imported Food Shipments)를 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신고는 물품정보, 제조자, 발송자(수출자), 재배자(아는 경우에 한함), 원산지, 선적국

가, 예상 도착항, 도착 일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데, 물품 도착 예정일 5일 전까지 신고가 돼야 한

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 통관이 불허되고 정확한 신고가 될 

때까지 도착지 또는 제3의 창고에서 억류된다. 제3의 창고 등지로 운송하는 비용 및 창고보관료 등

의 부담도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사전 신고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통관 브로커나 운송업자, 수입업자들이 맡

아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FDA 자체에 등록하고 증명하는 과정이 까다로

워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으로 소금을 수출하는 K업체는 한참 식품안전현대화법이 제정되어 실행되려는 찰나와 수출이 

겹쳐 본의 아닌 애로사항을 겪게 된 사례이다. KOTRA의 시카고무역관이 주최한 수출상담회를 통

해 미국의 대형 식품재료 납품 기업과 연결된 것까지는 수출의 호재였다. 이후 샘플 발송을 하고 1

년도 되지 않아 첫 주문을 받았다. 앞으로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수출의 길까지 탄탄대로로 갈 수 있

을거라 예상했던 그 때,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바로 FDA에 사전 신고가 되어 있

지 않았던 것이다. 

3. SPS



 때문에 미국 납품업체는 애써 받은 물건을 폐기해야 했고, FDA에 신고 후 물건을 다시 받기 위한 

발송 비용과 물품 비용 등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KOTRA 시카고무역관은 수출상담회를 통해 인연

을 맺은 K업체의 상황을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며 애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특히 영어로 진

행되는 FDA 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미국 내 업체의 주문을 다시 받을 수 있게끔 했다. 이렇게 중간 

가교 역할을 KOTRA가 수행해준 덕에 K업체는 미국 시장 진출 첫 단계인 최초 P.O(Purchase Order)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TIP: FDA 수입경보(Import Alert)제도
 미국 FDA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각종 수입식품에 대하여 위험성이 있거나 법규를 위반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판

단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법적 위반 여부를 검사할 필요 없이 수입을 거절 및 구류할 수 있다. 이를 수입경보제

도라고 말한다.

 각 국가별로 수입경보제도 식품 종류는 아래의 FDA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accessdata.fda.gov/cms_ia/countrylist.html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살모넬라, 농약 등이 검출되거나, HACCP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해산물 등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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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당한 검사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_ 중국 증류주 가소제 검사성적서

 수출 시에 추가되는 검사들이 늘어나서 통관이 지연되게 되면 물류비 증가뿐만 아니라 검사 비용까지 이

중으로 부과되어 손해가 막심해진다. 이러한 검사들이 자국 제품의 불량으로 야기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

다. 책임 소재 확인으로 불필요한 과정을 줄이면 수출이 한결 편안해진다.

 2012년 11월 20일 중국 언론에서 백주제품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나

왔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 첨가제인데 특히 폴리염화비닐

인 PVC를 부드럽게 하려고 쓰는 첨가제이다. 하지만 2005년 이후 발암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로 구분되어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 중 DBP라고 불리는 디푸틸프탈레이트가 술에서 발견된 것

인데 중국식품안전당국이 규정한 기준치보다 무려 2.6배 이상이 높게 검출된 것이다. 

 이에 중국 당국은 자국 내의 백주 제품에 대해 가소제 검사를 실시하면서 우리나라 증류주인 소주 

등을 수입할 때 지속적으로 가소제 검사 성적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2012년 11월에 

검사를 실시해서 2013년 8월에 검사를 종료한 상태였고 주류에서 가소제가 검출된 것은 중국이 원

행위자였기에 해당 사항이 없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제출 요구 철회를 요청했고 결국 2016년 7월 26일, 한중 식품안전협

력위원회(식약처-AQSIQ)를 통해 중국 수출 증류주의 가소제 검사성적서 별도 제출의무 면제에 대

한 협의를 완료했다. 

 만약에 중국의 요청을 수용, 성적서 제출을 해야 했다면 국내 기업이 수출할 때 통관에 소요되는 시

간이 더 걸리는 것은 물론 물류비와 검사비용까지 부당하게 부담해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애로를 

빠른 대처로 협의하여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사례였다. 

 중국 내에서 식품 등과 관련하여 위생이슈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이미 신속히 대응을 완

료했음에도, 중국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검사나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식약처, KOTRA를 활용하여 정부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러한 이슈는 특정 제품 혹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전 제품 및 전 제

조사나 수출자를 대상으로 규제되기 때문에 단순 클레임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발효주를 수입할 때에는 식품첨가물이 미량 수준으로 각 일정량 허용 수치가 지정되어 있다. 이 중에서 

와인류에 간혹 나타날 수 있는 사이클리민산 나트륨, 사이클리민산 칼슘, 안식향산은 금지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TIP: 중국 주류 수입시 주의사항

3. SPS



통관4
애로 유형

지원 내용

해소 사례



애로 유형

 해외통관애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수출하면서 관세·비관세 장벽 등으로 외국 세관에서의 

통관과 관련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말한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과 직결되는 해외통관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 해결함으로써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신흥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나가고 있다.

▶ 해외통관애로 현황

구 분

해소 건수

비용절감액

2016년

214

546억원

2017년

241

741억원

증감

27

195억원

전년대비

112.6%

135.7%

(단위 : 건수)

▶ 유형별 실적(2017년)

구 분

FTA 분야

통관절차 등

품 목 분 류

기       타

합       계

해소건수

190

26

5

20

241

해소금액

19,965

5,080

8,859

40,285

74,189

(단위 : 건수,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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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관

▶ 국가별 실적(2017년)

구 분 태국

접  수

해  소

9

9

중국 미국

166

154

6

6

베트남 EU

23

21

5

5

인니 기타

18

16

24

21

인도 합계

12

9

263

241

(단위 :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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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통계를 살펴보면 애로사항 263건 중 FTA원산지에 관련된 것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관

절차가 27건, 품목분류는 13건이었다. 통관 애로 국가 비중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순이

었고 이 중 중국의 경우는 2015년 말 한중 FTA가 발효함에 따라 원산지 관련 통관애로가 일시적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애로유형으로는 품목분류, 원산지증명, 통관절차 등이 있다. 

- 품목분류에 따라 상이한 관세율 체계에서는 관세 부담과 직결

- HS코드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이 변경

- 국가별로 상이한 품목분류 정책

- FTA 활용을 위해 수출업자는 해당품목의 원산지 증명을 발급이 필수

- 원산지 서류 미인정 등 행정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

- 전산시스템이 낙후되어 빈번한 장애가 발생

- 국가 간 제도 및 절차적 상이성으로 인해 대응이 어려움

품목 분류

원산지 증명

통관절차

애로 유형 내 용

TIP: HS코드
 국가간 상품 교류시 국제적으로 상품 분류를 위해 부여하는 코드이다. Harmonized System code 의 약자이다. 

모든 상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국제적 상품분류체계로 7~10번째 숫자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사용할 수 있

으나 6번째 숫자까지는 국제적으로 동일하다. 특정 제품에  어떤 코드를 부여하는가는 수입국이 결정되는데 이 코

드에 따라 관세가 달라진다. 통관애로의 품목분류 애로는 대부분 이 HS코드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지

는 관세율에 의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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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해외통관애로 접수 및 해소 절차

ⓛ 해외통관애로 접수 및 발굴

   ● 국내 : 관세청(국제협력팀, 관세평가분류원,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무역협회, 중소기업 

             중앙회 등 수출관련 유관기관

   ● 해외 : 관세관, 재외공관, KOTRA, 현지 진출기업 등

② 대응방안 마련

   ● 전담조직을 통해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

③ 해소 활동

   ● 청장회의 개최, 관세관 활동 등을 통해 해외통관애로 해소 적극 지원

       - 현지 관세당국 협의, 관세청장 회의 개최, 품목분류 등 주요안건 국제관세기구(WCO) 의

          제화, 신속지원팀 파견 및 현지설명회 개최

④ 사후관리 및 예방활동

   ●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해소사례집을 발간·배포

해외통관애로

접수 및 발굴
해소 활동대응방안 마련

사후관리 및 예방

활동

ⓛ단계 ③단계②단계 ④단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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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관지원센터 운영

 관세청에서는 우리나라와 교역활동이 활발한 미국, EU, 중국(북경, 상해, 청도, 대련, 홍콩),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7개국에 12명의 관세관을 파견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나라 수출업체의 통관관련 애로사항의 해소 및 해외통관 민원상담, 해외통관정보의 수집·전파, 해

외 관세정책 동향 및 자료수집, 불법·불공정 무역행위에 관한 해외조사 및 정보수집, 우리나라 통

관제도에 관한 해외민원안내 및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TIP: 통관 관련 참조 사이트

해외통관지원센터 

관세청 국제협력팀(총괄)
043-472-2197

kcsicdfacustoms.go.kr

미국(워싱톤)

[조직도]

EU

중국(상해)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대련)

미국(LA) 베트남

중국(청도)

중국(북경)

홍콩

태국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세관 02-510-1378

  인천세관 032-452-3639
  부산세관 051-620-6979
  대구세관 053-230-5104
  광주세관 062-975-8194

  평택세관 031-8054-7044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실(FTA)
042-481-3232

관세청 평가분류원(품목분류)
042-714-7531

국내 해외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foreign)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 지원을 위한 국가별 통관정보, 해외관세동향, 외국 관세청 등 기관 홈페이지 및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 FTA 포털, YES FTA (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
do?layoutSiteId=ftaportalkor)
FTA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로써 원산지 검증, FTA 자료실, 원산지 발급 정보, FTA인증상

담센터,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FTA기동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 HS정보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대한민국 관세율 정보, 해외 관세율정보, 해외 품목분류 사례(법령)정보 등 세계 53개국, 약 78만건의 해외품목사

례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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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 사례

1. 관세폭탄을 막은 민관공조 _ 중국에서 160억 원을 절약한 L사 

  수출국의 정책이 바뀌면 수출을 해야 하는 업체는 일차적으로 당황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바뀐 정책에 의해 어

마어마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야 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이럴 때는 단순히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닌 민

관공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

 2018년 3월 13일. 국내 전자업계와 관세청, 기획재정부와 주중한국대사관이 쾌재를 부른 날이다. 바

로 2년에 걸친 공방 끝에 큰 결실을 얻은 날이기 때문이다.

 

 2016년, 중국 광저우 정부는 국내 기업인 L사가 수출하는 모듈 장비에 8%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게다가 3년 전 것까지 소급 적용하여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청천벽력같은 선언도 함께

였다. 만약 이 통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해당 장비를 수출할 때마다 8%의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참이었다. 게다가 3년 소급적용한 비용인 16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까지 내야했다.

 중국 광저우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장비는 액정표시장치 모듈 생산을 위한 핵심 장

비인 탭 본딩(TAB Bonding)이다. 탭 본딩은 그동안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로 분류되어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다.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는 반도체, 통신장비 등 IT제품/부품 및 IT제조장비와 

함께 WTO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기존의 무관세 혜택 장비가 아닌 ‘전기식 용접 장비’로 분류된다며 관세 부과를 일

방적으로 통보한 것이었다. 탭 본딩 장비는 LCD모듈공정에서 패널 상판과 하판 사이에 전기를 통하

게 하기 위해 집적회로가 붙어있는 필름을 고온·고압으로 결합(bonding)하는 장비인데, 중국 광저

우 정부에서는 고온·고압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용접 장비의 일종으로 본 것이다. 

이에 L사 광저우 법인이 품목분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까지 합세,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해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본 물품이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이며, 

실제 수행하는 기능 또한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중 하나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광저우 정부

는 완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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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2016년 관세청에서 개최한 아시아 주요국 품목분류 세미나 자리에서 탭 본딩 장비의 기능

과 용도, 작동원리 등을 다시 한 번 소상히 설명했고, 중국 당국자는 품목분류의 이견의 여지가 있

음을 인정했다. 이후 WTO 산하기구인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그 결과를 따르기

로 합의했다. WCO 품목분류위원회는 무역에서 양국 또는 다국가 간에 품목분류 이견이 있는 경우

에 WTO회원국의 각 위원들이 해당 이견이 발생된 국가의 의견을 듣고 투표를 통해 품목분류 결정

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고, L사-기재부-관세청으로 

구성된 한국팀에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안건 상정이 2017년9월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최종 결정이 되지 않자, WCO측으로 직접 프레젠테

이션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관련산업의 동영상까지 제작하여 시연하며, 품목분류 근거

를 설명하는 성의를 보였다. 결국, 참석 위원 수 총 44명 중 32명가 찬성표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단순히 기업차원에서 대응했다면, 설득하기 어려웠을 사안이지만, 기재부와 관세청 담당자가 함

께 TF를 구성하여 WCO까지 가서 외국의 WCO 위원들을 설득시켜낸 것이 주요한 성공 포인트였다.

 이에 L사는 통상위기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추후, 다른 기업들이 진출할 때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선례를 만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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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확한 HS 코드 분류로 인한 피해구제 _ 인도 품목분류 분쟁해결 

  HS코드는 무역세계에서는 만능키이자 양날의 검이다. 대외 무역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해서 상품 분류 체

계를 통일함으로써 무역의 문을 원활하게 여는 열쇠가 되는가하면 국가별 해석에 따라 수출입국간에 날 선 신

경전이 벌어지게끔 만들기도 한다. 

 차량용 시트 및 부품을 수출하는 D사는 30년이 넘은 탄탄한 중견 제조기업이다. 그 동안 전 세계

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협력업체로 명성을 쌓아왔고 각종 납품 과정에서도 큰 마찰 없이 건

실하게 운영해왔다.

 

 그래서 인도에서 날아온 HS코드 품목분류 오류 지적에 적잖이 당황했다. 평소와 똑같이 수입신고

서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그 동안 한 번도 문제 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첸나이 

세관에 따르면 D사가 그동안 수출했던 차량용 고정 장치는‘차량용 부분품’이기 때문에 6.9%의 관

세율이 부과되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차량용 고정 장치가 의자부분품이기 때문에 3.1%

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때문에 이미 일정 거래 가격으로 계약 

체결된 물품을 공급해야 하는 D사 입장에서는 추가 관세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

았다. 수입국인 인도 세관이 관세율이 높은 코드를 적용함에 따라 통관애로가 발생한 것이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 이유는 차량용 시트의 품목분류에 숨어 있다. 차량용 시트는 그 형태와 기능

적으로 차량용 부분품(HS 8708)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모든 의자류는 제94류에 분류하는 HS규정에 

따라 HS 9401호에 분류한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시트 고정장치가 차량용의 부분품 혹은 부속품

인지, 의자류의 부분품인지에 대해 이견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차량용 시트는 HS 9401호

에 해당하는 것이며, 차량용 시트의 부분품은 HS 9401.80에 해당된다. 인도 체나이 세관에서 이러한 

분류 특성을 간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기한 문제라는 것이 관세청의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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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한국 관세청은 D사의 제품 용도와 특징을 분석해서 분류의견서를 만들었다. 체계적으로 정리

된 의견서를 바탕으로 인도 관세청과 끈질기게 협의한 결과 결국 D사 제품은‘차량용 의자 부분품’

으로 분리되어 3.1%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D사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언제든 당면할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WCO 

국제협약에 의거, HS 6단위까지 공통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국가 간 의견 차이로 인

해 종종 분쟁이 일어나곤 한다. 때문에 D사의 경우처럼 좋은 선례를 이끌어내는 것은 직면한 문제 

해결 뿐 아니라 향후 다른 기업의 애로를 미리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디딤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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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된 관세청 _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전자서명 

 무역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통관 환경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추가비용과 리스크는 꽤 높은 편이라 이를 조금만 줄여주어도 기업 입장에서는 한결 수

월한 무역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에 수출 계약된 물품을 통관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통관 절차 뿐만 아니

라 FTA 협정상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이하 C/O, Certificate of Origin)를 준비해야 하

는 등 점점 높아지고 있는 통관환경으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움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통관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과 리스크는 상당히 높다.

 최근 이탈리아로 신규 출시한 자동차를 수출하기 시작한 A기업은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

다. 한-EU FTA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이탈리아 세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 모델이 바

뀐 SUV차량을 이탈리아로 수출했는데 여기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말았다.

 FTA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의 서명을 전자로 작성하여 송부했는데, 이탈리아 리보노 세관이 FTA 

원산지신고서 상에 수기 서명이 없다고 원산지 인증수출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그리

고 A사가 제출한 원산지신고서 인정을 거부했다. 

 사실 한-EU FTA 협정 제16조 5항에 따르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서명

을 생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수출건을 위해 특혜관세를 받으려고 관련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했

기에 A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발생한 문제라 이탈리아 세관과의 접촉 및 대응 자체가 매우 어려

웠다. 몇 번이나 다시 문의를 해봤지만 해결점은 보이지 않았다. 전자 서명이 아닌 수기 서명만을 인

정하는 관행 때문에 더 이상은 설득이 어려워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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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일피일 미뤄진 원산지신고서 불인정 때문에 통관지연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납품기한이 촉박한 

상태에서 현지 주문고객에게 당초 정한 기한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못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

이 다가왔다. 게다가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상

태여서 최악의 경우 추가적인 관세부담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급한 마음에 A사는 관할세관인 인천세관에 문을 두드렸다. 자초지종을 들은 인천세관 담당자는 

이탈리아 세관과 논란이 있는 FTA 규정의 해석과 원산지증명에 대한 설명 및 근거규정 등을 논리

적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정리된 문서를 이탈리아 세관에 영문레터로 작성하여 보내는 등 적극적으

로 대응해주었다. 

 그 결과 이탈리아 세관은 수출자가 원산지 인증수출자임을 확인하고 수기 서명 없는 원산지신고서

를 인정하여 10% 관세 특혜를 적용하여 통관을 허락했다. 

    

 이에 A사는 8억 원에 달하는 관세를 절감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추후에도 연간 260억 이상의 비용

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A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준 관세청의 지원이 없었으면 막대한 손

해는 물론, 향후 무역에도 지장이 발생할 뻔 했다며 이후에도 관세에 관한 이슈가 발생하면 곧장 세

관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있다. 무역에서의 관세애로를 해결하는 든든한 파트너를 얻었음을 깨달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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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관 시스템 지연으로 인한 애로 해소 _ 폴란드 통관절차 지연 해소 

  통관에 있어 빠른 진행은 곧 비용과 직결된다. 물건이 제때 반출되지 않으면 이에 연관된 수  많은 절차들이 덩

달아 늦어지고 이는 곧 생산 차질이나 수급 차질 등을 불러와 비용을 발생시키는 까닭이다. 뿐만 아니라 늦어지

는 통관 때문에 상대국의 거래처와 신뢰를 잃게 되면 당장의 손실보다 더 큰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통관절차 

지연은 상당히 심각한 애로사항이다.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는 경제적으로는 발전한 나라에 속하고 우리나라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

고 있다. 이는 폴란드가 이미 우리나라를 주요 경제.통상 협력 대상국으로 간주해 우리나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진출을 유도해 온 까닭이다. 이러한 지원 속에 이미 12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진출

해 있으며 대다수의 대기업은 폴란드 현지에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와 폴란드의 

무역관계는 돈독하다. 하지만 무역이 빈번해짐에 따라 안타깝게도 통관애로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하

는 나라이기도 하다. 

 J사는 LCD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OLED제조 기술을 가지고 폴란드를 관문으로 삼아 유럽 시장 

점유를 꾀하고 있는 도중, 폴란드 통관에서 애로가 발생했다. 이미 치열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유

럽의 대형 TV시장에서는 무엇보다 납기일 준수가 중요한데 통관이 지연되면서 자그마치 10만대에 

이르는 TV의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 경우 420억에 달하는 매출 손실은 물론 물류 및 거래처 

신뢰까지 잃을 수 있는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J사는 관세청의 문을 두드렸다. 

 이에 관세청은 현황을 먼저 파악하기 시작했다. 당시 배가 아닌 열차를 통해 수송을 진행하고 있던 

J사의 물건이 말라셰비치 세관에서 운송장을 받지 못해 대기하게 된 것이 시작이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산시스템의 불안, 주말 연휴, 대기 물량에 따른 적체, 국경일까지 여러 악재가 겹

쳐 보름에 가까운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만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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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미뤄지면 정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관세청 담당자는 말라셰비치 

세관에 직접 연락을 취해 J사의 문제를 전달하고 폴란드 관세청장까지 이 사안이 보고될 수 있도록 

처리했다. 더불어 유럽 연합 관세관을 활용해서 폴란드 주 EU관세관의 협조를 요청하며 다각도로 

해결을 꾀한 결과 애로발생 3주 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관세청의 요청으로 말라셰비치 세관은 전산이 아닌 수작업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파격적인 협조를 해주었고 이후에는 전산을 통한 정상통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었다. 

 J사의 애로발생을 해결한 관세청은 말라셰비치 세관이 가진 문제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

다는 예상을 하고 직접 방문, 향후 통관장벽에 대한 후속조치까지 진행했다. 업체, 관세청, 현지 관

세당국이 물 흐르듯 신속하게 협력해서 애로사항 해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에 유럽으로 진출하

고자 하는 국내 기업이 겪을 수 있는 통관애로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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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매한 통관절차로 인한 애로 해소 _ 한-아세안 FTA 애로  

  한-아세안 FTA가 협정,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별로 적용 기준이 애매하거나 다른 것은 오랜 시간 고

질적인 무역애로의 한 부분이었다. 이런 경우 국가별 특징과 정서에 맞추어 하나하나 직접 부딪혀 해결하는 것

이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다. 

 캄보디아는 한-아세안 FTA협정국이다. 3차 의정서에 의해 2015년부터 대부분의 적용품목에 대한 

양허 관세가 인하되었고 증명서 역시 전자원산지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AKSTROO(Asean-Korea FTA Sub-committee on Tariff and Rules of Origin) 회의에

서 수 차례 논의하고 협의한 것과 달리 캄보디아는 국내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전자원산지 증명서

가 아닌 발급기관의 수기 도장과 사인을 요구하곤 했다. 

 이럴 경우 캄보디아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다시 국내로 보내 수기로 도장과 사인을 

받은 후 캄보디아에 재제출 해야 하고, 만약 발급기관에 수기 도장이 없는 경우는 이미 받은 것을 취

소, 다른 기관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이로 인한 통관지연, 비용발생 애로는 물론이고 향후 다른 기업들 역시 불편함을 겪어야 했기에 

KOTRA 프놈펜무역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우선 무역관과 관세청이 수시로 만나면서 애로사항 해결을 캄보디아 관세청 쪽에 요청했고, 대사

관, 한국 관세청, 캄보디아 관세청, 우리 기업까지 모인 세미나도 두 번이나 개최하며 애로사항 해

결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 관세청 측에서는 전자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하게 되었고 

기업들은 보다 수월하게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애로해소 사례집

64｜

 하지만, 원산지 증명 해결이 애로사항 해결의 전부는 아니었다. 캄보디아의 경우 전자원산지 증명

을 받지 않는 것도 문제였지만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도 애로사항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3차 의정서에 의해 인하된 양허 관세를 초기 양허 관세율로 일괄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역

시 전자원산지 증명서를 초기에 이행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이유인‘해당하는 국내법이 없다.’라

는 것에 의거한 것이었다. 때문에 0% 적용인 항목도 5%~15%까지 적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으로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됐다. 이에 우리 기업의 불만도 당연히 높아졌고 FTA 활용 

역시 낮아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KOTRA 프놈펜무역관 에서는 역시 캄보디아 관세청과 비정기 미팅을 통해 세부 사항을 조율

해 나가면서 관련 세미나를 열어 기업과 국가 정책간의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현재는 한-아세안 FTA 3차 의정서의 양허 관세율을 적용하여 대부분의 적용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5%~15% 감소한 상태이다. 지속적이고 끈질긴 협의와 애로 해결을 위한 대화

의 장 마련으로 원산지 증명서 인정 문제와 더불어 양허관세 문제까지도 해결한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간에 협정이지만, 이를 국내법으로 입법하여 조속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

상 현지에서는 혜택을 볼 수가 없다. 또한 FTA내용이 개정되었는데 이를 국내법에 여전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우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KOTRA 또

는 관세청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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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라별 시스템 차이의 이해가 필요한 무역 _ 통관서류 원본 불인정 

  무역에 있어 당황스러운 순간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기준과 다른 나라의 기준이 현저하게 다를 때이다. 국내에

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서류임에도 타국의 이해를 받지 못하면 그 서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식품 수출업체인 B사는 어느 날, 등골이 서늘한 소식을 하나 받았다. 

 베트남에 수출하는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해 제출한 서류인 자유판매증명서와 위생안전증명서의 진

위 여부가 의심된다는 연락이었다. 단순히 새로 제출하라든지, 항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아닌 

원본 진위가 의심된다며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확인까지 요청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서류 위조의 오해를 받거나 이로 인해 수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가 지연되어 기업이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될 상황이었다. 

 이에 B사는 평소에도 종종 자문을 구하곤 했던 KOTRA 하노이무역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하노

이무역관에서는 우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베트남 세관 쪽으로 문의를 했다. 사실 Decree 38/2012/

ND-CP 제6조에 따르면, 자유판매증명서와 위생안전증명서의 경우 원본·공증사본·영사공증사본

이 모두 선택적으로 제출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영사 공증까지는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다. 

그리고 한국 식약처의 증명서 발급시스템에서는 두 개 증명서를 동시 신청할 경우 발급번호가 동일

하게 나오는데 베트남 보건부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 오해의 시작이었다. 

 사태를 파악한 하노이무역관은 한국 식약처 홈페이지의 발급문서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증명서

의 진위를 확인해주었고 이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진위 확인공문 발송까지 완료했다. 

더불어 베트남 보건부에 한국의 식약처 증명서 발급 시스템 및 발급번호 부여 방식에 대해서도 설

명을 덧붙였다. 

 빠른 조치를 통해 B사는 추가 부담없이 통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고, 이 일을 계기로 베트남 

보건부 역시 한국의 식약처 발급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타5
애로 유형

지원 사업

해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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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유형

 위에서 언급한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통관 등의 애로 사례들 외에도 기업들이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수출 진입 장벽은 존재한다.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차별대우, 외국인 직원들의 비자

발급 거부, 외국 법인 설립 제한, 지식 재산권 침해 등 현지에서 기업들이 당할 수 있는 문제는 다양

하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 역시도 비관세장벽으로 인식하고 우리 정부는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타지에서 이러한 문제를 경험할 경우 당황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언어적인 문제뿐 

아니라 도움 받을 창구를 찾는 것도 난감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현지에 있는 외교부 대사

관 및 KOTRA 무역관 그리고 한국의 여러 유관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을 하면 적절한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KOTRA는 85개국 126개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수출 시 애로사항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 선도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수

출 시 발생하는 애로 사항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있다. 현지 정부 및 유관기관과 소통하

며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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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지역본부, 126개 해외무역관(8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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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 사례

1. 부당한 수입제한 극복을 통한 시장 진출 _ 
     희귀병 치료제 수입 관련 부당 안전공지(Comunicado de Seguridad) 철폐

 무역을 통한 이권 싸움만큼 치열한 것이 또 있을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절실하게 사용되는 희귀병 치

료제도 이권싸움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특히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대가 있을 때는 그 물밑작업이 더 치

밀하게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헌터증후군은 세포 내 효소의 결핍으로 뮤코다당이 분해되지 못한 채 세포 내의 리소좀에 축적되

면서 생기는 질병이다. 지능 장애, 작은 키, 돌출된 이미와 눈, 두꺼운 입술, 큰 혀 등의 외형적 특

징과 더불어 골격 기형도 나타난다. 대부분 유전 질환으로서 남성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중증 환자

의 경우 2세 이후에 발병하여 15세 전후로 사망하고 경증환자 역시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나기 때문

에 세계적으로 희귀한 질병에 속한다. 현재로서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최선일 뿐 완전한 치료법

은 없다. 그래서 이를 완화하는 치료제의 경우 제때에 수출입이 이루어져 제공되지 않게 되면 무엇

보다 환자들이 고통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N사는 이 헌터신드롬을 치료하는 희귀병 치료제를 과테말라에 수출하고 있었는데 2016

년 2월, 사전 공지도 없이 갑자기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받게 되었다. 과테말라 당국이 내세운 근

거는 임상실험 불충분(4단계 중 2단계 진행 중), 여타 제출서류 미비(우수제조품질관리기준(GMP)·

자유판매증명서(FSC)·의약품제조판매증명서(CPP) 등이었는데 만약 이 공지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과테말라는 물론 다른 중남미 국가에 수출하는 것까지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다. 사실 통상적으로 

희귀병 치료제는 일반 약품보다는 좀 더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헌데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만 유달리 까다롭게 일반 의약품 요건을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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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KOTRA 과테말라무역관은 다른 나라 제품과 상이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

는 한편, 현재 과테말라로 수출하고 있는 제품이 한국 식약청은 물론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에서 점

유율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문제없이 판매되는 제품임을 증명했다. 

 그리고 안전공지를 발급했던 당시의 공무원이 시장 내 독점사업자인 미국계 기업의 자문역으로 활

동한 이력을 밝혀내며 미국 업체를 돕기 위한 부당한 규정적용이 아니냐는 의문을 과테말라 보건 당

국에 항의했다.  한 번의 안전공지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비슷한 사례로 한국산 의약품 진출을 

방해할 요소가 크다고 판단했기에 지속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해결을 서둘렀던 것이다. 이를 위

해 고위급 인사 면담은 물론 한국 외교부를 통한 이슈 만들기, 관련 증거의 확실한 제시 등을 통해 

부당조치 철회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TIP: 희귀병 치료제
 WHO 규정에 희귀병 치료제는 과테말라 관련법령에 따라 특별한 국내 등록절차 없이, 수입허가만 있으면 판매가 가능

하다.

이러한 희귀병 치료제는 각 국가별로 지원제도가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허가 절차상 신속한 심사 또는 시험방

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안전성 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자료 제출을 면제받는 등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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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 침해를 돕는 IP DESK _ 자동차 부품 특허 도용 

 아이디어를 빼앗긴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최근 들어 아이디어 하나가 한 기업을 먹여 살

리는 기술이 되는 세상에서는 특허 침해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특허청과 세관의 협업으로 소중한 

아이디어를 지켜낸 사례가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자동자 부품 전시회에 참여했던 A사는 첫 날부터 황당한 광경과 마주해야 했

다. 분명 자신들이 개발해서 특허권까지 획득한 자동차용 와이퍼를 중국의 N사가 떡하니 전시회에 

들고 나와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인 것처럼 진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에 A사는 곧장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의 IP-DESK에 피해사실을 접수했고 IP-DESK는 A

사의 제품이 독일 특허 등록을 받은 사항을 확인 후 전시장 내 독일 특허청 부스에 이 사실을 알렸

다.  독일 특허청 역시 신고를 받고 A사의 특허 보유 사실을 확인 후에 중국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

다고 판단했고, 중국 업체의 전시부스에서 품목 압수를 시행했다. 압수 뿐 아니라 벌금도 부과한 것

은 물론이었다. 

TIP: TRIPS(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침해에 따른 구제수단을 구체화한 다자간 규범으로 세계무

역기구(WTO)회원국에 모두 적용된다. 지식재산권 외에도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 집적회로, 영업비밀 등도 보호 대상

으로 포함된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특허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규범을 근간으로 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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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사는 자칫, 특허 침해를 한 제품과 불미스러운 일을 겪을 뻔 한 사건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만약 IP-DESK의 신속한 처리가 없었다면 특허는 특허대로 침해당하고 향후 독일 내에서 판매할 때

도 계속 애로사항이 생겼을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동 사건을 통해 중국 업체가 아닌 A사에 해당 특

허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림으로서 제품에 대한 아이덴티티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이 모든 일이 전시장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참여했던 다양한 나라의 기업들에게‘한국 기

업의 특허 피침해에 대한 대처’를 확고히 보여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

게 되었다.  KOTRA는 이번 사례를 겪으며 현지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상표권, 실용신안 등의 

지재권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이 IP-DESK를 적극 활용할 수 있

게끔 안내하고 있다.

TIP: KOTRA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KOTRA 해외지재권보호실에서는 8개국 14개소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여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를 지원하고 있다.

 현지 특허출원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는(신청기업별 연간 3건 : 국가제한 없음) 특허출원지원, 현지 특허출원비용의 

최대 50%를 지원(신청기업별 연간 8건 : 국가제한 없음)하는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이 대표적이다. 

또한 침해피침해조사, 행정단속, 법률의견서(경고장, 침해감정서 등) 작성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이 경우는 신청 기업별 연간 3건이며 역시 국가 제한은 없다. 지원 대상과 문의는 아래와 같다. 

▶ 지원 대상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중인 자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소·중견기업의 증빙: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만 인정

▶ 지원방법 및 문의처

(지원방법) 

www.kotra.or.kr기업회원 가입 후, 사업안내 ▶ 해외투자진출지원 ▶ 지식재산권 보호 페이지 내“사업접수”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본사: KOTRA 해외지재권보호실 IP-DESK 담당 (02-3460-3359, 3357, ip_patent@kotra.or.kr, ip-desk@kotra.or.kr)

해외: 페이지 상단의 사업관련 연락처 내 IP-DESK 현지 담당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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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지 조세 제도와 관련된 지원 _ 투자진출기업 이전가격 고세율 징수 

 탈세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절세는 기업 운영의 큰 지혜임이 분명하다. 특히 무역에서는 단 1% 

아니 0.1%의 세율 차이도 종국에는 큰 비용 차이가 될 수 있다. 세법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세율을 살펴

야 하는 이유이다.

 무역 용어 중에‘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라는 것이 있다. 연관 기업 사이에 원재료, 제품, 용

역, 기술을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격인데 보통은 본사와 해외 법인 사이에 체결되는 경우에 주

로 사용된다. 법인세부담을 줄이거나 해외법인 이익을 본사로 송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까

닭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임에도 불구, 베트남 세무당국이 납득하기 어려운 고세율을 우리

나라 기업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피해사례가 접수된 적이 있다.

TIP: 이전가격이란?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것은 국제거래에서 발생되는 다국
적기업간의 이전가격조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때에는 이러한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이전가격과세라고 한다.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이유는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여 당해 그룹전체
로 볼 때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세후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tax haven)의 계열기업에 상품을 공급할 때에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공급받을 때는 고가로 매입하여 자동적
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익이 분여되도록 한다. 

* 출처 : 이전가격 [transfer price, 移轉價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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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이 문제 제기가 단순히 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아니라는데 있었다. 베트남에 진출했던 우리

나라 기업 5개사가 세무 조사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KOTRA 및 주베트남대사관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들 기업에 따르면 이전가격이 가진 특성상 한국 본사에서 원부자재 등을 베트남 

법인에 수출하고 이에 따른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는데 과도한 세금으로 한국 기업이 무역장벽에 봉

착했다는 것이다. 이에 KOTRA는 주 베트남 대사관, 현지공관, 코참(KORCHAM)의 공동대응반을 꾸

려 조세 현황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이전가격에 대한 조세는 베트남 정부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은 맞지만 제대로 된 산정방

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징수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밝혀내고 베트남 정부에 건의할 방향을 결

정했다.

 베트남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 법인에 판매하는 원부자재의 이전가격에 본래의 로열티 비

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로열티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고가로 원부자재를 수입하

여 베트남 법인의 이윤을 최소화 하고 이로 인해 법인세를 고의로 회피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 기업의 판매가에는 로열티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로열티를 별도

로 베트남 지사로부터 송금 받고 있었다. 이러한 로열티의 일부는 원부자재의 기능과 관련이 있어 

관세로서 과세하고 있었고 법인세 역시 본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었다. 즉 적정한 과세

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몇 번의 회의를 한 끝에 제대로 된 공식 서한을 베트남 투자기획부 장관에게 발송했고 세미나 개최

를 통해 베트남 관세총국이 제대로 된 원칙에 따라 징수할 것이라는 언급도 받아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세율을 정상화시켰고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로 인해 불

공정한 무역장벽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현지 공관, 유관 기관과 KOTRA 무역관의 협

업이 빛을 발한 대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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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사(人事)가 만사(萬事) _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해 만들어지고 사람을 통해 실행된다. 성심을 다해 일하는 직원 한 명, 지혜롭게 처신

하는 관리자 한 사람은 수백대 기계의 몫을 하고도 남는다. 더군다나 해외에서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국

내 기업의 경우 현지 인력과 어우러지면서 한국 본사의 방침을 제대로 전달할 믿을 수 있는 관리자가 절

실하다.

  2013년,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이 발표되자 현

지에 진출해 있던 수많은 국내 기업의 인력 구동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

건이 강화되어 한국인 관리자 채용이 곤란해진 것이다. 

이에 베트남 진출 기업들은 KOTRA 및 한인상공인연합회, 총영사관 등을 통해 채용애로사례를 토로

했고 KOTRA 및 다른 기관들을 합동해서 공동대응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다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개정 시행령의 가장 큰 문제는‘전문가 규정’부분이었다. 기존에는 학사

학위 소지자 정도로 되었던 전문가가‘전문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면서 사

실상 대졸 신입 한국인은 직원으로 노동허가가 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새로운 시행령에 대해 우리나라 협동 대응반은 현재 발표한 조건은 베트남 경

제 발전에 꼭 필요한 우수 외국인 인력 도입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기업들이 인력을 수

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설득했다. 

약 1년간의 설득과정 끝에 결국 베트남 정부는 정부회의 의결서(47/ND-CP,‘14.7.8), 노동보훈사회

부 통보서(2779/LDTBXH-VL,‘14.8.4)를 통해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경력유무

에 상관없이 학사학위만 소지하면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지진출기업은 보다 쉽게 한국의 청년인력을 베트남에 데려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해외 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불필요한 해외 취업 차별의 벽을 없앤 셈이 되었다. 이는 

모두 초기에 빠른 모니터링을 하고 민관협의체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대처한 덕분이었다. 



관세행정 상담전반 

UNI-PASS 관세행정정보시스템 

밀수/관세포탈 마약 불법외환신고 

관세행정불만개선건의 

과세환율 

품목분류사전심사(82류~97류) 

분석 과학기술지원 

국제우편물통관 

이사물품 

이사물품 

이사물품

수출입실적 무역통계표 교부 

보세사시험 보세운송업자.차량 등록 

관세사안내  

외국의 관세율 외국통관제도 

외국환거래법 외환거래상담 

내국세 문의 

무역업체조회 무역상담 

위조상품신고센터 

관련사항

관련사항

https://call.customs.go.kr

http://portal.customs.go.kr

http://www.customs.go.kr

http://www.customs.go.kr

http://cvnci.customs.go.kr/

http://cvnci.customs.go.kr/

http://cclss.customs.go.kr

http://post.customs.go.kr

http://www.customs.go.kr/seoul

http://www.customs.go.kr/busan

http://www.customs.go.kr/incheon

http://www.kctdi.or.kr

http://www.kcla.kr

http://www.kcba.or.kr

http://www.kotra.or.kr

http://www.bok.or.kr 

http://call.nts.go.kr

http://www.kita.net

http://www.brandpolice.go.kr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국번없이 125

1544-1285

국번없이 125

국번없이 125

042-714-7505

042-714-7535

055-792-7312~5

032-720-7416/7400

02-510-1189/1187/1184

051-793-7131~5

032-452-3273

02-3416-5000

02-701-1455~8

02-547-9714~6

1600-7119

02-759-5779/5793/5563

국번없이 126

1566-5114

1666-6464

전화번호

전화번호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관세청 밀수, 관세탈루 신고

관세청 부정부패신고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북부산세관통관지원과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관세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한국무역협회

특허청(위조상품제보센터)

기관명(한글)

기관명(한글)

<관세청 고객>

<수출입관련 문의기관>

별첨. 주요 기관 연락처



상표등록확인 지식재산권 

우편물도착확인 

전략물자 판정 

무체물 소프트웨어 수출 실적 처리 

세관물품위탁판매 

위험물 분류 선적허가 등 

전자통관서비스무역서류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제도문의  

농산물원산지표시(농산물품질관리법) 

대외무역법 

까르네 발급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법

 http://www.kipo.go.kr

 http://www.koreapost.go.kr

 http://www.kosti.or.kr/ 

 http://www.sw.or.kr

 http://www.bohunshop.or.kr

 http://www.komdi.or.kr

 http://www.ktnet.co.kr

 http://www.korcham.net

 http://www.motie.go.kr

 http://www.naqs.go.kr

 http://www.motie.go.kr

 http://www.korcham.net

 http://www.abs.go.kr

1544-8080

1588-1300

02-6000-6400/6423

02-2188-6900

02-3438-3095

1577-8863

1566-2119

02-6050-3324~5/3303

044-203-4044/1577-0900

031-446-0124

044-203-4025

02-6050-3335

032-590-7343

특허청(고객센터)

국제우편물류센터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팀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팀

환경부 유전자원정보  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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